


12:00 서울대 정문 앞 집결 및 출발 (버스로 단체 이동, 점심 준비) 

15:00~15:20 일정소개

<평화인문학과의 만남>

15:20~18:30 평화인문학의주제들: 국가폭력과화해, 종교와문화 이찬수, 김성철, 이문영(IPUS)

18:30~20:00 저녁식사 및 휴식

20:00~21:00 환영연 및 자기소개

<평화현장과의 만남>

09:30~10:20 유네스코와평화 임현묵(유네스코한국위원회평화발전연구소)

10:30~11:20 인권현장에서본평화 오창익(인권연대)

11:40~12:30 국경에서평화만들기 정지석(평화의씨앗, 국경선평화학교)  

12:30~15:00 점심식사 및 산책

<평화학워크숍>

15:00-16:30 평화이론들: 민주주의, 폭력, 문명화와평화 이동기, 송영훈(IPUS)

16:50-18:30 그룹별 진행 (참가자 주제발표 및 토론)  �주제에 따라 두 개의 그룹으로 분반 토론

18:30-20:00 저녁식사 및 휴식

20:00-21:30 평화의순간들 �참가자들 각자 10분 동안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생애사적 계기나 권장 작품들

(체험, 사건, 도서, 인물, 영상, 음악, 사진 등) 소개 시간

<평화 100분 토론과 평가>

09:20-11:00 <100분토론> 한반도에서평화만들기의현황과평화인문학을위한제언

�50분 패널 토론 후 50분 전체 토론

11:20-12:30 평가 및 수료식

12:30-13:30 점심식사 및 서울로 출발 (버스로 단체 이동)              

일정표

첫째날, 2.14(목) 

둘째날, 2.15(금) 

셋째날, 2.16(토) 



11

25

75

89

99

105

113

121

평화학과종교가만나는지점
이찬수 (IPUS)

국가폭력과화해
김성철 (IPUS)

평화연구와문화연구
이문영 (I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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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석 (평화의 씨앗, 국경선평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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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러한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창조

적 변형작업이 불가피하다. 한반도에 필요한 평화는 남북 분단의 구조와 이와 연관된

한반도 주민들의 삶의 조건과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 나아가

한반도의 특수한 조건을 통해 강대국 중심이 아닌 중간규모 국가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평화론의 세계화를 추구할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 대결구조, 평화체제 논의 등을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문화, 가치,

생활양식, 담론, 습관과사유의틀등에대한깊이있는성찰을수행할것이다.

마지막으로본연구사업이평화인문학은현실사회에기여할수있는정책학적함의와

중장기적인 가치형성, 문화 창조, 비전구축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함으로써 사회과학적

분석과 인문학적 상상력의 창조적 결합을 이루고자 한다. 한반도 현실에서 평화론은 불

가피하게 통일, 안보, 군축, 비핵화 등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차원과 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현실과학적 성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평화학

의 발전에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실천적 차원에서도 단기적인 대응론에 한정될 우려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학은 보다 장기적인 전망, 종합적 구상, 문명론적 실천까지

포용할수있는역사적비전이며이는인간의제조건을고려하는인문학적상상력에바

탕을 두어야만 얻어지는 큰 그림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종교 간의 공존, 다른 정

체성에 대한 관용, 생태적인 평화 형성, 성별 평화 등은 물론이고 기후변화나 광우병,

테러리즘과 정체성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문명적 대안형성도 연구의 내

용에 포괄될 것이다. 이런 종합적 평화연구를 통해 테러리즘의 위험과 생태환경의 위

기, 기술합리성의 부작용 등이 커지고 있는 시대적 조건 속에서 한반도에 새로이 요청

되는21세기형인문학의창출에기여하고자한다.

6┃제1회 IPUS 평화캠프‘한반도에서 평화만들기’

본연구사업은한국사회에필요한미래비전으로서의평화(peace)를종합적으로구현

하기 위한 다학제적, 융합적 연구 프로젝트이다. ‘21세기 녹색한반도를 위한 평화인문

학’을주제로하는이연구는한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생태론적문제의식까

지 포괄하는 문명론적 평화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에 필요한 담론과 제도, 가치와

문화의창출을지향하고자한다. 

우선, 본 연구사업이 지향하는 평화인문학은 20세기까지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분석

에 바탕하되 21세기 미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가치지향적 전망을 포괄

하는 융합적 연구가 될 것이다. 전쟁방지나 분쟁해결에 주목했던 초기 평화학이 현실과

학적분석과예측에 주력했던것과는달리본연구는인간의 심성, 가치와정서, 담론과

습관의 차원까지 포괄하는 인간활동의 전영역에서 평화를 탐구하는 평화인문학을 지향

한다. 평화를 주로 전쟁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전통적 시각이 국가 간 관계에 주목

한데 비해 이 사업이 지향하는 평화학은 평화를 모든 형태의 폭력과 위험과 연관시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자 하며, 국가 이외의 개인과 공동체, 문명과 담론질서까지를 연구

의 대상에 포괄하고자 한다. 당연히 평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못지 않게 그

것을 가능케 할 철학적 사유, 예술적 상상력, 종교적 가치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사업은 전세계에서 진행되는 평화 연구의 흐름과 한반도의 특수한 조건

을 연결해‘21세기 한반도발 평화론’을 구성하고자 한다. 평화는 기본적으로 지구보편

적 가치이고 이미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주

제이지만 그 논의 속에 현재 한반도가 겪고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녹아있지는 못하다.

HK평화인문학연구단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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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말

평화학(Peace Studies)의 주제는 평화이다. 종교학(Religious Studies)의 대상은 종교이다.

‘종교’에해당하는라틴어religio의어의가운데하나가“(신과의) 재(re)결합(ligāre)”이고, 한

자宗敎는“최상의(宗) 가르침(敎)”이다. religio와宗敎의공통점을간추려재정의하면, 종교는

“신을 만난 혹은 진리를 깨달은 최고의 상태”또는 그 상태에 대한 가르침[敎]이 된다. 신을 만

난 또는 진리를 깨달은 상태가 언어화되고 그에 동의하며 모인 이들을 중심으로 조직과 제도

가 형성된다. 그에 따라‘초월적 실재를 신앙하는 이들의 조직이나 제도’라는 일반적인 종교

관도형성된것이다. 

이때제도나조직으로서의종교를일차적으로뒷받침하는것은인간의깊은경험에대한언

어적 표현, 그런 의미의‘최상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 최상의 가르침의 실질적인 내용이 개

인적 차원의 평화와 관련되어 있고, 보편적 내지 우주적 차원의 평화를 상상하고 지향한다는

데에별다른이견은없다. 이글에서말하는평화는, 평화학자들이흔히말하듯이,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 내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이 없이, 개인과 사회 안에 조화적 정의가 이루

어진상태를의미한다. 

평화학에서는 이러한 평화를 대체로 사회 정치적인 차원에서 상상하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

는데 비해, 종교에서의 평화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주적이기도 할

정도로광범위하다. 이‘평화’를제도화된종교에서는저마다의교학(敎學)에근거해정당화하

고지향하고구현해내고자한다. 

이 글에서는 종교에서 말하는 평화가 평화학의 주제인 평화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가능한

평화학과 종교가 만나는 지점

이찬수 (I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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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진리의일부로서가아닌, 진리자체혹은전체로오해하는데서비롯될때가많다. 

제도화된 종교들의 외적 양상들은 필연적으로 역사 내 종속적일 수밖에 없으며, 표현 양식

은 그 자체로 다원적일 수 밖에 없지만, 기성 종교인들 중에는 외적 표현과 내적 신앙을 구분

하지 못한 채, 외적 표현을 우주적 진리 자체 혹은 전체로 간주하는 이들도 많다. 이들은 초월

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세속화와 다양한 표현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다원화를 일종의 타락으

로 간주하고, 과거의 통일적 혹은 일원적 세계관을 지속하고 지향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자신

들의 가르침 자체가 유일하거나 최상이라는 진리 독점주의적 의식과 자세를 지닌다. ‘초월적

실재’라는 말에서의‘초월’을 주로 공간적 차원에서 상상하면서,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초자연

적 신이 자신들에게만 전파 같은 계시를 내려준다는 식으로 상상하곤 한다. 신을 인간의 확대

판 비슷하게 여기는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적 사유도 횡행한다. 자신들이 신을 독

점하는 냥 착각하다보니, 다양성을 거부하게 되고, 배타적 자세를 당연시한다. 진리의 불변성

을 강조하면서, 변화를 타락으로, 차이를 진리로부터의 일탈로 간주한다. 상당수의 종교 갈등

은물론종교전쟁은그근원으로가서보면이런자세와연결되어있다. 

특히근본주의적개신교, 이른바‘원리주의적’이슬람등이이런자세를보여주는경향이있

다. 이들에게는 인류의 평화보다는 자기중심적 동일화가 우선이다. 평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

은 아니지만, 자기중심적 평화를 추구하다가 갈등을 야기시킨다. 그리고 그 갈등은 자기식 평

화를 구현하기 위한 피치 못할 과정이라며 임의로 해석하곤 한다. 평화의 이름으로 반평화적

상황이연출되는것이다. 

하지만 전술했듯이 종교의 외적이고 가시적 표현들이 아무리 우주적 진리나 인간 내면의 깊

은진리를가리킨다해도, 그표현자체는현실적으로역사적변화에종속되는것일수밖에없

다. 이것을 보지 못할 때 종교가 갈등의 요인이 되고, 볼 줄 알 때 종교가 평화의 근거가 될 수

있는것이다. 

3. 평화와종교적세계관

1) 문화적 폭력과 적극적 평화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 평화를‘전쟁이 없는 상태’정도로만 규정하던 시절, 인도의 평화

학자다스굽타(Sugata Dasgupta)는전쟁과같은직접적폭력이없는데도평화롭지못한상태

를 peacelessness라는 신조어로 표현해냈다. 흔히‘비평화’라고 번역되는 이 말을 요한 갈퉁

12┃제1회 IPUS 평화캠프‘한반도에서 평화만들기’

종교철학적, 제종교의 교학적 시각을 견지하며 두루 정리하고자 한다. 종교에서의 평화의 범

주가워낙넓은탓에, 가능한대로평화학과종교모두에공통되는평화개념을중심으로하되,

평화학과종교가어떻든평화를지향하고구현하려한다는점에서비슷한구조를하고있다는

사실에대해말해보고자한다. 

2. 근대적종교관과종교갈등의원인

1) 종교의 두 측면

종교학적으로 보건대 종교에는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이 있다. 흔히 종교라는 말로 교

회나절과같은건물, 신부나스님같은신분의사람들, 경전이나교리같은언어체계들, 기도

하고 찬송하는 의례나 선교 행위와 같이 가시적인 어떤 모습을 연상하는 경향이 있다. 가시적

인이부분들이종교의외적측면이다. 

하지만, 종교학자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Wilfred Cantwell Smith)가 강조했듯이, 간과해

서는 안 될 종교의 핵심은 그 가시적 측면의 원천, 즉 내적 신앙(faith)이다. 스미스는 종교의

역사적이고 가시적 측면을‘축적적 전통’(cumulative tradition)이라 부르면서, ‘초월의 세계

와 교감할 수 있는 인간의 내적이고 보편적 자질’로서의‘신앙’(faith)과 구분한다. 그러면서

그 내적 신앙을 종교의 핵심으로 중시한다. 역사적으로 전승되어 온 외적 전통은 종교의 가시

적측면이기는하되, 종교자체이거나종교의전부는아니기때문이다. 

‘사랑한다’며 입에서 나온 말이 그저 말뿐일 수도 있듯이, 언어화한 교리나 제도화한 집단

자체를 종교의 본질 혹은 전체와 단순 동일시할 수는 없다. 외적 전통과 내적 신앙이 종교의

두측면이되, 핵심이자근원은역시내적신앙에있다고스미스는말한다. 신앙을보지못하면

종교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스미스 종교론의 골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 중시하는

종교관이기도하다. 

2) 종교 갈등의 원인

실제로 조직이나 제도, 언어화된 교리적 표현 자체를 종교의 핵심 또는 진리 전체로 간주하

다보면, 표현상의 차이를 진리의 차이와 동일시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표현상의 차이를 진

리의 우열로 둔갑시키고, 자기 우월성의 근거로 삼다가, 갈등을 조장하고 발생시키기도 한다.

급기야분쟁의원인으로까지작용하기도한다. 종교로인한갈등이나분쟁의주요원인은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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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늘 잠복해있다.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신을 앞세우고 타자를 누르기 위한 잔꾀

도성행한다. 그나마이만도못해전쟁이나난리로흉흉한사회를난세(�世)라한다. 

이에 비해 대동(大同)은 남과 나를 같이 보는 경지인 인(仁)이 구현되어, 가족 중심주의를 넘

어서“세상이공적인것이되는”(天下爲公) 사회이다. 누구나일할수있고생산물을개인이소

유하지 않을 정도로 공공성이 확보된 사회이다, 한 마디로 정의가 구현된 사회 또는 위에서의

표현대로‘인간안보’가보장된사회라고도할수있다. 모사가없고난리가없으니, “바깥문을

닫아두지않아도되는상태를대동이라한다”(外戶而不閉是謂大同)고『예기』에서는규정한다. 

이처럼 적어도 전쟁까지는 일어나지 않는‘소강’이‘소극적 평화’에 해당한다면, 세상 전반

이 공적 영역으로 작용하는‘대동’은‘적극적 평화’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소강은

대동의전단계이다. 다만‘소강’이통치자의주도로‘예’와‘법’에따라이루어지는현실적인

평화의 상태라면, ‘대동’은 구조적, 나아가 문화적 차원에서까지 평화가 이루어진 이상적인

상태와크게다르지않다. 근대서구의평화관과상통하는‘평화학’이이미2500여년전동아

시아에서도 제시되고 있었던 셈이다. 그 대동의‘컨텐츠’는 우리의 주제로 바꾸면 평화, 그것

도적극적평화라할수있다.1)

3) 내적 평화의 사회화

문제는 이런 적극적 평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평화는 목적이

지만,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도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평화의 현실화는 평화적 수단과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단과 방법 자체가 목적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과정 없는 현실화

란 없다. 갈퉁의 책 제목에서처럼, 적극적 평화는“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일 수밖에 없다.

“평화라는말자체에는옳은방법에의한옳은평화여야한다는의미가포함되어있다.”“정의

로운과정과정의로운결과, 즉정의가달성되는그런평화”인것이다: “정의가당신앞을걸어

나가고평화가그발자취를따라가리라.”(시편85:13) 

평화를 실천하는 수단도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직접적 폭력을 구사하지 않는다

는 정도가 아니다. 갈퉁이 말한‘적극적 평화’의 상태를 내면에서부터 경험하고 있는, 그런 평

화적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갈퉁도 말한다: “자신과의 내적 및 외적인 대화”를

통해“몸과마음과정신의조화”를이루어야한다. 

14┃제1회 IPUS 평화캠프‘한반도에서 평화만들기’

(Johan Galtung)은‘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라는 말로 재구성했다. 소극적 평화는 직

접적또는물리적폭력이없는상태를의미한다. 

물론 평화를 소극적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전쟁이 없는데도 긴장 상

태에 있듯이, 개인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직접 폭력은 없어도 개인은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

리며 보이지않는더큰힘으로부터 억압을 받을수도있다. 일종의‘구조적폭력’이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갈퉁의 표현에 따르면, ‘문화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

다. 문화적폭력은구조적폭력을사회적차원에서정당화시켜주는더근원적인폭력이다. 

문화가 다양한 인식과 생활 방식의 보이지 않는 근간이듯이, 문화적 폭력은 한 사회의 구조

적폭력은물론심지어직접적폭력까지정당화시켜주는근간으로작용하기도한다. 성차별적

문화가실제로성차별을조장하고정당화시키듯이, 문화적폭력이다양한폭력의보이지않는

진원지가되는것이다. 

이러한 폭력에 반비례하는 개념 혹은 상태가 평화이다. 갈퉁은 간접적 또는 구조적 폭력, 나

아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적극적 평화’라는 말로 나타냈

다. 단순히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소극적 평화라면, 문화적 폭력도 없는 상태가 적극적

평화이다. 가치중심적 언어를 쓰자면, 적극적 평화는 평화적 방법으로 인간의 삶 전반에 정의

가 구현된 상태라고도 하겠다. 가톨릭의『제2차바티칸공의회문헌』에서 정리하고 있는 평화관

도사실상적극적평화의개념과상통한다.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만도 아니요, 적대세력간의 균형 유지만도 아니며, 전제적 지배의 결

과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인 것이다. 인간 사회의 창설자이신 하느님

께서인간사회에부여하신질서, 또항상보다완전한정의를갈망하는인간들이실현해야할

그질서의현실화가바로평화인것이다.

2) 소강(小康)과 대동(大同)

전쟁 없는 상태, 즉 소극적 평화와 신적 질서의 현실화, 즉 적극적 평화의 관계는 유학에서

말하는소강(小康)과대동(大同)의관계와비슷하다. 공자의『예기』(�記) 「예운」(�運)편9장에

서는 백성이 예(�)와 법(法)으로 다스려져서 적어도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태를

‘소강’(小康)이라 한다. 신약성서에서“힘센 사람이 무장하고 자기 궁전을 지키는 동안 그의

소유는평화롭습니다”(누가복음11,21)라고할때의평화와도통한다. 

하지만 소강 사회에서는 이기적 혹은 가족 중심적 사유와 행위가 지속되거나 사회적 문제의
1) 한자문화권에서‘平和’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일본 평화운동의 선구자 기타무라 토오코쿠(北村透谷)가 1889년‘일본평화회(日本平和會)’를 창설하고

1892년 기관지『平和』를 창간한 이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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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구분법3) 중에서, 가치를경험적데이터보다우위에두는비판주의적접근법에가깝다고

할수있다.

4) 평화의 목적론적 구조, 종교평화학

평화는 목적이면서 동시에 목적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평화로운 수단 없는 평화

는 있을 수 없다. 한 마디로 평화가 평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목적과 수단에 관한 평화학의 이

런입장은다른한편에서보면그리스도교신학의구조와상통한다. 

특히 그리스도교의 이상인 하느님 나라가 구현되는 방식과 구조는 평화 구현의 모습과 통한

다. 이상적 질서로서의 하느님 나라는 이상이자 목적이라는 점에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다.

그렇지만하느님나라는그미래를꿈꾸는이에게그꿈을통해서그리고그꿈에어울리는수

단을통해서지금오고있는현실이기도하다. 하느님나라가‘아직아닌’(not yet) 이상이면서

동시에‘지금이미와있는’(already now) 현실이기도한것이다. 그것이하느님나라를핵심

으로하는그리스도교의‘종말론적’구조이다. 

평화로운 과정은 평화를 지향하는 이에게서 그 지향에 어울리게 구체화된다. 평화가 평화를

구체화시키면서도그과정으로서의평화역시평화라는목적에서온다는것이다. 목적이과정

을이끌고이상이현실안에스스로를드러내는것이다. 평화의이상이평화적수단을통해이

루어져야한다는평화학의기본구상은이처럼그리스도교의신학적구조와상응한다. 

적극적 평화의 이념과 방법을 제시하고 구현을 추구하는 평화학은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신학적 세계관과 다르지 않다. 더욱이 평화가 신적 질서의 현실화라는 점에서(제2차바티칸공

의회문헌), 신학의 언어를 세속화 시대에 어울리도록 변형시키면 평화학이 된다고 해도 과언

이아니다. 신학자의눈에“평화학은세속화시대의신학”으로보인다. “평화학은신학의세속

적변용”이라함직하다. 

그뿐아니라이런목적론적구조는이슬람같은유일신종교는물론동양종교적세계전반에

상응한다. 가령 동양종교, 특히 한국 신종교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개벽’(開闢) 사상이

이와 비슷한 구조를 한다.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이래 근대 한국 신종교에서 두루 쓰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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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종교 연구자, 특히 불교적 세계관에 친숙한 이는 평화 연구자 혹은 활동가의 내적

상태에 관심을 기울인다. 내면적으로 평화롭지 못한 이는 사회적 평화를 이루기 힘들다고 보

기때문이다. 종교다원주의적시각에서명상수행을하며억압과불의로부터의해방과평화를

신학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폴 니터(Paul F. Knitter)는 틱 낫한에게 배우며 이렇게 말한다:

“마음챙김을통해평화로울때우리는경험하는사건, 사람, 감정에평화롭게반응할수있다.”

“평화롭기는 단지 목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목표이다. 우리가 평화로워지

는것이바로평화로운세상을만드는것이다.”그렇게보면, “평화를원한다면정의를위해일

하라”는 말도 맞지만, “정의를 원한다면 평화를 위해 일하라”는 요청이 더 근본적이다: “평화

를 만드는 이들은 평화를 심어 정의의 열매를 거둔다.”(야고보서 3,18) 정의가 자칫 외적 조율

과분배에만초점을두고서내적갈등을외면하는일로나타날수있거나, 직접적폭력에는관

여해도 문화적 폭력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는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평화롭지 못

하면평화를이루지못한다는말의의미도그것이다. 

내적 평화와 그 사회화를 유학의 경전인『대학』(大學)의 언어로 번역하면“명명덕”(明明德),

“신민”(新民), “지어지선”(至於至善)이라고 할 수 있다.2) 인간 내면의 밝은 덕성을 밝혀(明明

德), 백성을새롭게함으로써(新民) 지극한선에이르는것(至於至善)이‘큰배움’[大學]의길이

라는 것이다.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은 평화적 상태에 이르기 위한 세 강령이다. 역으로 지극

한 선은 백성을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내면의 덕을 구체화하는 데서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기

도하다. 평화는내면의밝은덕성을갖추고드러내는데서부터시작된다는것이다. 비록민중

의언어가아닌통치자의언어이기는하지만, 수신(修身) 이후에야평천하(平天下), 즉“인간의

보편적덕성에근거한도덕적세계화”가이루어진다는것이유교적평화구현의순서이다. 

이상의 것들은 평화라는 과정을 통해 평화의 이상이 구현된다는 근대 평화학의 기본 구상과

다르지 않다.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만 사라진다, 이

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다”라는『법구경』(法句經, 쌍요품 5)의 말도 평화는 평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사실과잘어울린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갈라디아서 5,20)는

고백이 참으로 그리스도적인 자세이자 상태라면, 니터가 말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평화

롭기’가‘그리스도 되기’이다.”이상적인 평화의 세계를 이루고자 한다면, 사람이 먼저‘그리

스도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평화에 관한 종교적 이해는, 갈퉁이 평화에 대한

2) 大學之道在明明德在親民在止於至善(『大學』1章)

3) 갈퉁은 평화 연구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 경험주의에 기초한 경험적(empirical) 평화 연구, 둘째, 비판주의에 기초한 비판적(critical) 평화 연구,
셋째, 구조주의(constructivism)에 기초한 구조적 평화 연구. 첫째 경험적 평화연구는 경험적 사실을 가진 이론들의 체계적 비교로서, 이론들이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즉 데이터가 이론보다 강할 경우) 이론들을 수정한다. 둘째 비판적 평화연구는 경험적 사실(데이터)과 가치의 체계적 비교 연구로서,
말과 행동에서 사실이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즉 가치가 데이터보다 강할 경우) 사실의 변경을 시도한다. 셋째 구조적 평화연구는 가치와 이론의
체계적 비교로서, 새로운 상상력을 도출하는 가치에 이론들을 맞추어 조정되도록 시도한다(Galtung,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37-38). 물론 갈퉁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우위에 두지 않는다. 이들 세 부분(데이터, 이론, 가치)은 삼각형처럼 서로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의지한다
(Galtung, 앞의 책, 41-42). 평화 연구가 모든 변수를 고려하는 세계 연구에 가깝다는 앞에서의 말은 이와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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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 Rad)는 성서의 평화(샬롬)도 개인의 내적 심리상태가 아닌, 집단 혹은 공동체에 적용되고

사용되는, 사회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평화는 건강함, 온전함, 튼튼함, 완전함 등 대단히

통전적인개념이자상태라는것이다.

주변의 갈등 상황에 무관심한 채 누리는 개인적 편안함은 부메랑이 되어 그 갈등에 의해 다

시 위협받게 된다. 환경 파괴가 당장 직접적 폭력을 가져오지는 않아도 결국은 인간의 근원적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 의료사회학자 윌킨슨(Richard G. Wilkinson)이“불평등한 사회

가폭력성이높고건강수준도낮다”는가설을전세계각종지표들을활용해입증해가고있듯

이, 사회적으로평화롭지못하면결국개인적으로도평화로울수없다. 

이렇게 평화의 영역은 개인적이기보다는 구조적이다. 지역적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이기도

하다. 시리아에서폭탄이터지고방글라데시에서유혈충돌이있는데한국이평화로울수는없

다. 일본의원전사고가태평양전역에영향을주는데미국이안전할리없다. 

울리히 벡이『위험사회』에서 적절히 분석하고 있듯이, 근대는 산업사회를 거치며‘위험사

회’가 되었다. 인류가 경험한 초유의 풍요가 도리어 인간의 일상적 인식 능력과 통제 수준을

넘어버릴 정도의 재앙의 근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위험(risk)의 보편성이

있다. 생태계의 위기가 그렇듯이, 위험(risk)은 단순한 물리적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난(danger) 보다 더 광범위한 상태이다. “위험은 지구화 경향을 내장하고 있

다.”전지구가‘위험’에노출되어있는것이다. 

그런 식으로 위험이 세계화되고 있는 상황에 평화 역시 사회적이고 세계적이며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어딘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여전히 진정한 평화

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維摩經』文殊師利問疾品)는 유마

힐의 답변은 평화의 본질적 관계성을 온 몸으로 깨달은 이의 일성이 아닐 수 없다. 갈등을 평

화로 역전시키는 작업은 평화 운동의 기본이고, 평화 연구의 목표이다. 그리고 대단히 종교적

인작업이기도하다. 그만큼평화연구는단선적이지않고복합적, 중층적이다. 갈퉁은이러한

문제의식을다음과같이정리한다. 

평화 연구는 국가 내부나 국가간의 평화 연구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조직 속에서 평화를 찾

으려는 시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세계 연구에 접근한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군사력 또는 정

치∙경제적 상황, 문화적 변수들만을 고려하여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모든

변수들을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다른학문분야와관계가있는것뿐만아니라, 신성한정신

적인 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전체 속에서 거미줄같이 짜여진 모순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18┃제1회 IPUS 평화캠프‘한반도에서 평화만들기’

‘개벽’은한마디로‘새롭게열린세상’이다. ‘하느님나라’가하느님의전적인주도권에근거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인간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구체화되듯이, ‘개벽’도 이미 짜여진 우주

적 법칙이면서도 한편에서 보면 그에 어울리는 인간의 정신 개벽과 사회 개벽을 통해서 이루

어지는끝없는작용이기도하다. 이것은새로운세상, 즉개벽도사람과사물의건강한질서를

통해 열린다는 뜻이다. 하늘이라는 이상과 사람 나아가 만물이라는 현실이 하나가 되는 곳에

서개벽은구체화된다. 

하느님나라나개벽은우리의주제로하면‘적극적평화’에대한종교적인표현들이다. 하느

님나라와 개벽의구체적 내용이‘평화’라해도된다는 뜻이다. 그런점에서 종교연구는평화

연구와 다르지 않으며, 평화학에서의 평화 연구는 신학의 근본 내용 내지는 신학적 구조와 상

통한다. 평화는 종교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종교의 본질이고 이상이다. 평화가 구체화되는 곳

에서종교의구체성과진정성이확보되며, 따라서평화없는곳에는종교도없다. 진리를깨달

은혹은신을만난상태이자, 그와관련한최상의(宗) 가르침(敎)은평화의형태로나타난다. 그

래서“평화가 종교이다.”평화학과 종교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며, 평화학과 평화를 근본에 둔

종교적 메시지는 같은 내용의 다른 이름이 된다. “종교평화학”은 이런 맥락에서 조합 가능한

언어가되는것이다. 

4. 평화의사회성과종교적저항성

1) 위험사회에서의 평화

간혹 개인적 편안함을 평화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편안함이 평화 전체는 아니다. 개인

적으로 편안해도, 사회∙문화적으로 평화스럽지 못하다면, 그것을 온전한 평화라고 할 수는

없다. 직접적 살상이 없어 외형적으로는 비폭력적으로 비춰도, 의료와 복지 같은 구조적 편향

으로 인해 누군가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 평화와 거리

가 멀다. 기독교윤리학자 니버(Reinhold Niebuhr)가 지적한 바 있듯이, 개인적으로 도덕적이

라고 해서 바로 사회의 비도덕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도덕의 사회적 감성이 확보될

때사회도도덕적으로변모해갈수있다.  

문화적박탈이나억압같은소외현상도마찬가지이다. 종교나이념, 언어와예술등도문화적

폭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평화는 구조적 혹은 입체적이다.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사회’라고 한다면, 평화는 명백히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구약성서학자 폰 라드(Ger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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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들이 화해와 일치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은 몸을 바

친 그리스도의 저항과 희생의 결과라는 것이다. 성서에서“‘평화를 만드는 사람’(에이레노포

이오스)은행복하다”(마태복음5,9)고선언할때의“평화는문제를회피함으로써가아니라, 문

제를 직면하여 비록 그것이 적지 않은 대결과 투쟁을 포함한다 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감

으로써이루어지는평화이다.”“평화를만드는사람”은“평화가있게하는일에능동적으로참

여하는사람”이다. 공동묘지의정적평화가아니라, 저항하며만들어가는동적평화이다. 그렇

게 평화를 만드는 이가‘하느님의 아들’로 불리게 된다는(마태복음 5,9), 즉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다. 야스퍼스(Karl Jaspers)도 칸트(Immanuel Kant)의‘영구평화’를 해설하면

서, 평화를자유의지에의해쟁취된상태로규정한다.

평화란 법률적으로-국제법에 의해-질서 잡힌 공동 생활의 모든 도덕적, 정치적 전체를 충족시키

며 그럼으로써 비로소 평화를 누릴만한 자격을 갖게 되는 사람들, 평화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

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평화는 결코 맹목적인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증여된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 의지(도덕 의지)에 의해 쟁취된 상태를 뜻한다.6)

저항의 산물은 평화뿐이 아니다.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의 구체적 표현인“인권도 인간 억압

에 대한 자구책으로서 발생한 특수한 형태의 저항담론”이다. 근대적 의미의 인권 확립사도 저

항의 역사인 것이다. 칸트가 말했듯이, “평화 상태는 자연 상태가 아니다… 평화 상태는 수립

되어야만 한다.”7)‘소극적 평화’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뜻이다. 희

망과이상이저절로현실화되는법은없다는뜻이다. 

물론 저항한다지만 그 저항이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저항

이어서도 안 된다. 드러나야 할 것은 평화이지, 평화 활동 자체나 평화 활동가가 아니다. 지배

자와 피지배자의 순서를 바꾸어놓는 방식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를 세우고자 투쟁하

는 것이 참된 평화 만들기이다.”“자신의 몸을 바쳐”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린

다는것은바로그런의미이다. 

20┃제1회 IPUS 평화캠프‘한반도에서 평화만들기’

해야한다는것이다.4)

평화는 개체적이지 않고 구조적 혹은 시스템적이며, 그런 점에서“평화학은 새로운‘평화시

스템’으로서의세계를구축하는것을연구하는학문이다.”5) 

갈등은 당연히 극복의 대상이다. 물론 갈등이 극복되는 과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평화적 수단’으로 극복하고자 할 때 갈등은 평화로 변형(transformation)될 수 있다는 것이

갈등 이론의 골자이기도 하다. 갈등에도‘파괴적 갈등’과 평화로 변형될 수 있는‘창조적 갈

등’이있는것이다. 이것은모든악도결국은그악마저포섭하는더큰선으로서의신안에포

섭되리라기대하는신학적희망과다르지않다. 

2) 저항으로서의 평화와 종교

이 때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상적 상태로서의 적극적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다. 평화는다양한실천안에수많은갈등을녹여내며성립되어왔다. 적극적평화가보편적

인이상인것은분명하지만, 지금여기에서실천할때그것은현실화한다. 평화학자디터젱하

스(Dieter Senghaas)가‘적극적 평화’는 의지에 거슬러 이루어지는 문명적 발전이라고 보았

듯이, 구조적 평화는 평화를 이루려는 이들의 희생을 딛고 이루어진 부단한 실천의 결과이기

도하다. 평화가정의구현의상태라고한다면, 그때의정의도무언가견디기힘든어떤느낌,

어떤 종류의 침해에 대한 분개심(resentment)으로부터 비롯된다. 물론 분개심만으로 끝난다

면, 도리어 정의는 파괴되고 말 것이다. 김우창이 말하듯이, 분개심이“모든 존재로 하여금 스

스로의 넘침 속에 존재하게 하는 질서의 일부가 될 수 있을 때, 참으로 인간적 삶을 위한 수

단”, 즉정의로전환한다. 정의도분노하게만드는흐름에대한저항에서비롯되고구현된다는

말이다. 평화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기존 현상을 유지하려는 세력과의 지속적인 갈

등 속에서 달성된다.”다음의 성서 구절은 그리스도교의 구성 원리가 원수지간의 경계를 저항

을통해허묾으로써성립되었음을잘보여준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에베소서 2:14-15)

4) Galtung, 앞의 책, 65.
5) 岡本三夫, 『平和學を創る: 構想, �史, 課題』(廣島: 廣島平和文化センタ一, 平成 5年), 26.

6) Jaspers, Karl, 정진 옮김, 『칸트의 영구평화를 위하여』(서울: 정음사, 1981), 127.
7) Kant, Immanuel, 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 오진석 옮김,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서울: 도서출판b, 20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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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정치사상가마루야마마사오(丸山眞男)가바람직한학문체계혹은문화유형은문어

들이 고립되어 한 마리씩 들어앉아 있는“문어항아리 유형”이 아닌, 여러 갈래의 부챗살이 아

래에서는 하나로 모이는“부챗살 유형”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듯이, 다양한 종교들이 독자

적으로 움직이다가 자칫 사회 분열과 고립을 초래하는 방식은 지양되거나 극복되어야 한다.

다양성속에서근원적일치를공유하는협력체계를이루어야하는것이다.

평화를위한여러종단혹은종파간협력운동은중요하다. 평화를위한협력은그자체로썩

훌륭한 종교 간 대화이다. 화해, 일치와 같은 가치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여러 종단 간 동의

와합의속에서이루어져나갈때, 종교적행위가구체화되고그행위가평화적사건이되는것

이다. 종교계 평화 운동을 선도하는 한스 큉(Hans Küng)의 간결한 선언문, 즉“종교 대화 없

이종교평화없고”, “종교평화없이세계평화없다”는말은그런점에서정당하고당연하다. 

2) 평화적 공동(       )과 종교적 실천

재일철학자김태창이21세기적“공공철학”의가치와의미를“활사개공(活私開公)”, 즉“개인

을살리면서공공성을열어가는”자세로집약한적있는데, 그것역시평화라는사회적영역을

열어감으로써개인의종교적존재의의도확보해가는자세와어울린다. 사적영역을살리면서

공적영역을열어간다고할때의그‘살림’(活)과‘엶’(開)의내용도구체적으로는평화와통한

다. 평화적수단에의해평화가된다고할때, 평화의내용은인간의‘살림’이고새세상의‘열

림’이다. 그새세상은적극적평화이자‘후천개벽’이기도하다. 아래로부터협력하여그런평

화를구체화하는것이이시대종교적실천이다. 

물론 평화는 획일적 일치가 아니다. 종교들이 협력하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당연하지

만, 그것은‘같음’[同] 혹은‘하나’[一]가 되기 위한 협동(協同)이 아니다. 김태창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한 협동(協同)이나 공동(共同) 작업은 도리어 평화를

획일화시키면서해칠수있다. 같이일할뿐, 즉공동(       )할뿐이다. 사람이움직이고일한다

는 것을 의미하는 일본식 한자‘ ’은‘動’보다는 주체적, 능동적이고, ‘同’보다는 다양성을

잘 담아낸다. 평화는 함께 하는, 즉 공동(     )하는 끝없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꽃핀

다. 그러면서개벽도현실화되어간다. 

오늘날 종교는 종교 시설에서 특정한 종교 의례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삶의 현

장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적극적 평화를 공동(     )해가는 과정 자체가 종교적이다. 개인을

살리면서 공적 영역을 열어가는, 즉 활사개공(活私開公)의 공공철학적 자세와 공공성(公共性)

의 구조는 종교적 이상과 실천의 또 다른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일상적 언어로 번역해내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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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화적공동(      )과종교

1) 종교간 대화와 평화

이미보았지만, 종교인에의한평화운동은그과정자체가종교적일필요가있다. 평화의구

현이 평화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평화적 수단이 종교적이기도 하고 지향점으

로서의평화도종교적이다. 종교라는말이현실에매몰되지않고현실을건강하게이끌어가는

과정 및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면, 평화가 구현되어가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평화는 일방

적이거나 억압적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물리적 혹

은 구조적 폭력이 힘을 잃어간다. 평화라는 것이 일부에 의한 수직적 억압을 거절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모습은구체적으로어떤것일까? 

평화를창조하는활동들은갈등에대해서창의적이고동시에받아들일만하고지속될수있

는 결과를 찾는 것과 동일시될 수 있다. 여기에 더 이상 용서될 수 없는 한 가지 잘못이 있는

데, 이는 한 번으로 끝나는 최고위 협상 또는 통치자들을 위한 고위 회담이다. 차라리 사회 어

느 곳으로부터도 평화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현대의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천 번의 회담이 열리게 하는 것이 좋다. 제안들은 서로 모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

든 곳에서 평화가 똑같이 보일 필요가 있겠는가? 아무도 소외시키지 말고 평화를 창조하는 것

자체를구조적평화의모델로삼으면서모든곳으로부터통찰력을타진해보자.8)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평화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모든 이들이 평

화롭지 못하다면 온전한 평화라고 할 수 없다. 모든 이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가

고, 그런식으로모든이들을주체로세우는모습이야말로온생명을살리려는종교적자세이다. 

이처럼“평화적수단”이라는말속에는화해와협력이내포되어있으며, 화해와협력의과정

은 그 자체로 종교적이다. 평화 운동 속에는 그런 식의 종교적 정신이 녹아들어야 하고, 논의

과정에도 화해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평화를 위한 교단 간의 연합적 시도도 확산되어

야 하는 것이다. 종교인의 운동도 개인이나 개별 종단의 행사로서보다는, 여러 종단의 공감대

속에서어울려함께할필요가있다. 

8) Galtung, 앞의 책,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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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제기

해방후한국사회는국가건설과정에서그리고권위주의하에서의국가(군, 경찰등국가의폭

력기구)에 의한 수많은 폭력을 경험하였다. 국가건설과정과 비민주적 체제하에서의 폭력은 우

리에게만있었던것이아니며, 이웃동아시아의여러국가들에서도다양한형태의폭력이발생

했다. 국가폭력은 생존권과 인권의 유린인 동시에 국가 또는 체제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와 연

관되어있다. 국가폭력특히대량학살은왜발생하는가? 가해자가단순히비민주적이기때문인

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 국가폭력을 경험한 사회에서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 어떤방식의화해가실제로가능하며개인의인권회복과사회의융합에기여할수있을까?

2. 여덟개의사례(사례비교는도표참고)

�일본군의오키나와주민살해, 1945년

�인도네시아의반공학살, 1965년-1968년

�타일랜드의파탈룽붉은드럼살상, 1972년

�캄보디아크메르루즈에의한학살(일명킬링필드), 1975년-1978년

�광주사건, 1980년

�필리핀멘디올라교사건, 1987년

�미얀마민주화운동압살,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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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구현이 된다. 이런 식으로 평화학은 종교적 구조를 지니며, ‘사’와‘공’을 모두 살리고

열어가는움직임이라는점에서평화가그대로종교라고해도과언이되지않는다. 

국가폭력과 화해

김성철 (I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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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력의유형

폭력은 가해자의 폭력사용의 동기 또는 목적에 따라 유형도 달라지게 된다. 우선 개념적으

로 말한다면, 국가형성(state building) 과정 및 국가권위의 침투, 확장과정에서 발생하는 폭

력은 가해자가 자신의 권력의 영역을 확장하고 국방, 치안, 행정 등 여러 기구의 구축을 위한

목적을 지녀, 특정 피해자 집단에 대해 차별적인 도구적 폭력(instrumental violence)의 형태

를 띤다. 즉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도전 세력을 도려내려는 학살형태의 폭력이다. 이와 달리,

체제의 공고화(regime consolidation)을 위하거나 새로운 체제를 구축(regime construction)

하려 하거나 또는 체제를 변혁(regime change)하려는 경우, 가해자는 일정 집단을 도려내는

초점이있는것이아니라자신이세운(또는세우려는) 규칙과질서에따르게하려는본보기형

식의예시적폭력(exemplary violence)을가하게된다. 

물론 경험적인 사례들에서 이같은 구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국가형성과정이

일이년이아니고수년동안정세불안과집단간경쟁이지속되면서이루어지기마련이고(한국

의 경우, 해방후 한국전쟁 이전) 또 국가형성 과정이 일정 체제의 구축과 연계되어 발생할 수

있다(동남아 국가들의 사례, 특히 인도네시아). 이런 경우 폭력의 양상이 도구적인 동시에 예

시적이기도할것이다. 한가지분명한것은국가형성이끝난후체제변화는여러차례발생할

수있지만여기서폭력은대체로예시적폭력의형태를띠게된다는점이다.

6. 폭력후현상: 정당화, 위협, 망각

폭력이 발생한 후, 피해자는 이중의 피해자(폭력과정에서의 물리적 피해자, 폭력후의 심리

적피해자)로남아있게된다. 가해자가피해자를다루는수단은위협만이아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질서의 적이었다는 멍에를 씌우면서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폭력 당

시와 마찬가지로 폭력 후에도 가해자는 국가안보와 체제안정(질서)를 동일시하면서 피해자를

사회의적으로따돌림시킨다. 

피해자를 잊고 과거의 폭력을 망각하게 만드는 통제된 영역(regulated space)이 새롭게 형

성될 수도 있다. 통제된 영역은 가해자가 의도한 결과이기도 하고 체제의 정책 결과이기도 하

다. 전후 일본은 원호법을 도입하여 빈궁한 오키나와의 피해자들이“정당한 전쟁”이었다고 수

긍하고 수혜받게 한 사례, 미얀마의 군부가 불교사원에 대해 기부함으로써 피해자 승려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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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천안문사건, 1989년

3. 관심받지못한동아시아에서의국가폭력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은 주로 비민주적 체제하의 대중적 저항, 저항과 민주화와의 관

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 국가가 언제 그리고 왜 폭력을 사용하는

가, 그리고 많은 경우 왜 해결(사법처리든 화해이든지)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가 등에 관심은

저조한 편이었다. 그 중요한 이유로 냉전 상황에서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이

를 옹호하는 반공 권위주의가 존속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외적으로 크메르 루즈 학살과

천안문 사건가 냉전 중에도 세계의 이목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국가폭력 문제는 국가안

보와반공주의의사슬에묶여있었다. 

냉전의종식과함께인간안보에대한관심높아지고, 1990년대르완다와코소보에서의인종

학살과 그 해결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시아에서의“과거”의 국가 폭력기구에 의한 조직적 폭력

또는대량학살에학문적및정치적관심이서서히나타나게되었다. 

4. 학살의원인

대량학살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국가폭력이 비민주적 체제라고 해서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

은 아니다. 지배계층 안에서의 일종의 위협 인식이 있을 때 가해자는 이런 대량학살을 저지르

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국가(state)안보와 체제(regime)안정이 접합되어 있다고 판단

할때특히그렇다. 분명히가해자와피해자사이에커다란인식차가있음을의미한다. 아시아

에서의많은국가폭력은반공산주의작전에서발생했으며, 가해자는피해자집단이국가전복

을의도한다고믿고그렇게선전하면서폭력을가했다. 이는피해자의의도와전혀다르다.

학살 수준의 국가 폭력은 국가의 형성과정 또는 체제의 건설기 또는 변화기(안정기 보다는)

에 발생한다.(한국 4.3사건과 여순사건,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중심의 반공산주의 토벌작전).

또지도부가자신의제도구축이나관리능력의무능을인식한경우폭력은무분별하고무차별

적이게된다.(크메르루즈)    

※오키나와 주민 살해는 태평양전쟁 중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이에 대한 실상이 냉전으로 인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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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주화와의관계

민주화와 국가폭력의 해결(특히 화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느 한 쪽이 다른 것

의 원인이 되는가 혹은 양쪽이 병행하는가? 국가폭력이 흔히 비민주적 체제하에서(권위주의

체제의구축과정에서, 또는별종의권위주의체제로의이행과정에서)에서발생한다. 따라서민

주화가 진행되면 화해도 일어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렇지만은 않다. 민주화가

진행되어도국가폭력이해결되지않은채넘어가거나해결이저항에부딪히는경우도있다.(태

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민주화와 국가폭력 해결, 양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관건은 폭력의 피해자

와 민주화의 주체가 각각 어떤 세력인가를 밝히는데 있다. 폭력의 피해자와 민주화 주체가 동

일한경우는흔하지는않다. 폭력의피해자가농민또는도시빈민(또는특정인종집단, 종교집

단에 대해 도구적 폭력이 사용된 경우)이지만 민주화의 주체가 중산층 지식인 계층이라면, 폭

력의 해결을 위한 의견이 민주화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제일 중요한 의제로 다

루어지지않을수있다(인도네시아).

피해자-민주화주체 사이의 관계 이외에도 비민주적 체제가 도전받게 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금융경제의 위기, 국제정치의 변화 등 과거 폭력(과거사)과 무관한 사항이 기존

권위주의체제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경우에도 민주화 이행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해결

이중요한의제에서빠지기도한다.  

9. 모델사례로서의광주사건의화해

이런 점에서 한국의 사례는 모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해결과정이 사법적 처리를

통한 응징 정의와 정치적 합의에 기초한 회복적 정의가 합쳐진 사례이다.(하이브리드형 이행

정의) 둘째, 해결과정의 주체가 피해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집단을 포함함으로써 민주화 과정

에서 광주문제가 핵심의제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민주화와 과거 폭력 해결이 병행되었다.

(해결주체와민주화주체의동일성). 셋째, 특별법제정에의한해결의제도화를이루었다. 그

러나이점은논란의여지가없는것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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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구하는사례, 중국의경제성장으로인해과거의폭력이잊혀지는사례등이다.  

7. 폭력의해결

일반적으로 정치폭력 그리고 여기에서의 국가폭력의 해결과정과 관련하여, 이행 정의

(transitional justice)에 관한 논의들이 있다. 징벌 정의(punitive justice 혹은 retributive

justice)와 회복 정의(retributive justice)가 주로 사용되는 개념들이다. 흔히 화해

(reconciliation)라고 하는 것은 후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징벌 정의는 피해자 개개인의 인권

과명예를중시여기면서가해자의사법적처리에관심을두는반면, 회복정의또는화해는사

법적 처리의 유무와 상관없이 변혁 효과(transformative effect)에 더 관심을 둔다. 특히 가해

자와 사회의 관계의 회복, 즉 가해자에 대한 용서와 이를 통한 사회의 안정 및 단합을 추구하

고자 한다. 과거의 적 사이의 관계, 즉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를 상호 존중 그리고 상대방

의도덕적가치와존귀함을인정하는관계로회복하는것을중요하게여긴다. 

두가지중어느한쪽이더낫다거나또는효과적이라고단정할수는없다. 하지만경험적으

로징벌정의가제대로이루어지는경우는흔하지않으며, 회복정의또는화해의방식을띠는

경우가많다. 과거라틴아메리카와동유럽에서도그러했다. 그이유는폭력의해결과정자체

가 가끔 정치 변화, 특히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체제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연동되기 때문

이다. 즉이행과정은흔히새로운제도를구축하는과정이며타협을필요로하기때문이다. 구

지배세력이가해자였을것이며, 새로운참여세력은과거피해자였거나피해자집단의이익을

대변하는경우일것이다. 또는새로운세력이피해자와는상관이없는다른세력일수도있다.

이행의 제도화에는 과거 폭력에 관한 사항이 하나의 정치의제로 포함될 수 있으며 양보와 수

용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엄격한 사법적 처리와 진실규명을 강조한 징벌

정의보다는화해의방도를선택하게된다.    

그러나회복정의가경험적으로더흔하다는사실이자칫과거폭력에대한면죄부를주거나

또는 가해자에 대한 관용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보여져서는 안된다. 이럴 가능성에 대해 비판

적시각을가지고관찰해야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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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평화캠프 사례비교

JapanChina Korea 

Imperial army; locality-
specific Okinawans

Military under party
leadership; cross-class
demonstrators

Military; region-specific
(Kwangju) demonstratorsPerpetrator and victim

Perception of disloyalty 

“counterrevolutionary riots”;
Victim-side anger over
insecurity in the reform era
(democracy as well)

Subversives of state,
namely impure elements’
instigation 
(hope of democratization)

Threat in both perception and
reality (State sovereignty, Regime)

Wartime; defense of stateLaw and orderPower transition within the
regime (regime defense)

Timing of violence
(state-building, regime crisis,
regime change, regime defense,
law and order)

instrumentalexemplaryExemplary
(instrumental against Kim DJ)

Form of violence
(instrumental, exemplary)

Justification (War dead
relief-honored death for the
country); revisionist history
textbook

Regulated space in
economic affluence and
youth culture; Internet,
underground online activity

Partial compensation,
justificationPost-violence situation

Controversy remains
Not yet;
By the regime at the time of
confidence of  regime security

Regime in power in 1988,
and transitional regime
under Kim YS 

Initiator of resolution in state-side
(regime in power, transitional
regime, new regime)

Okinawans’unanimous
demand for recognition of
the forced suicide

Allowing civic
organizations, but state’s
continued justification 

Opposition plus acts for
resolution (combination of
retributive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Path of resolution (organized
opposition, international justice,
legal procedure, negotiation)

Democratized Japan; the
Okinawa incident within the
context of how to interpret
overall wartime acts

Probable expansion of civil
society will bring attention
to the incident

a central topic of
democratization

Resolution-democratization
relationship

MyanmarIndonesiaThe Philippines 

Military; students and their
supporters

Army and its civilian allies;
communists and
sympathizers

Police and marine;
peasantsPerpetrator and victim

Threatened order of the
regime; Protesters’
overconfidence on
democratization
(hope of regime change)

Perception of threat over
communist expansion

Each stake holder’s
conflicting interest (balance
of power) at the juncture of
regime transition

Threat in both perception and
reality (State sovereignty, Regime)

Regime crisis (Ne Win’s
stepping down)

Deepening of state
authority (state-building);
Regime transition

Regime transition
(much-trumpeted hope of
faster democratization)

Timing of violence
(state-building, regime crisis,
regime change, regime defense,
law and order)

ExemplaryInstrumental; exemplaryVictim of power balancing
(exemplary)

Form of violence
(instrumental, exemplary)

Military regime’s refusal and
continuous repression;
some tolerance

Feared (longevity of
Suharto regime)

President Aquino’s
condolence but  conclusive
fact-finding

Post-violence situation

Military regime’s initiative
toward multiparty 

NGO’s lobby; transitional
regime’s acceptance

Government’s fact-finding
commission; still
unsatisfactory to victims

Initiator of resolution in state-side
(regime in power, transitional
regime, new regime)

Tension between alliance of
oppositions and the military
regim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but limitations
because of discrepancy
between victims and
reform advocates

Continued violence over
agrarian reform demand

Path of resolution (organized
opposition, international justice,
legal procedure, negotiation)

Gradual emergence of a
pact between the military
regime and Aung San Suu
Kyi

Democratization but
stagnating resolution

Probable resolution within
the context of future
agrarian reform

Resolution-democratization
relationship

ThailandNorth KoreaCambodia

Military;
Average citizens named
communists

Security agencies;
Order-breaking people

Khmer Rouge; 
Khmer, and minorities,
religious groups

Perpetrator and victim

Insurgency,
Personal antagonism
between people and local
authorities

State and regime
Personal and regime
insecurity (weakness,
vulnerability in ruling) 

Threat in both perception and
reality (State sovereignty, Regime)

Regime defenseRegime defense
Dismantlement of existing
institutions (state and
regime)

Timing of violence
(state-building, regime crisis,
regime change, regime defense,
law and order)

Exemplary, instrumentalexemplaryInstrumental,
exemplary

Form of violence
(instrumental, exemplary)

Fear, induced-testimony;
Controversy over number“Everyday violence”FearedPost-violence situation

Student organizations;
interior minister; militaryNoneNew state/new regime (UN

and Hun Sen government)

Initiator of resolution in state-side
(regime in power, transitional
regime, new regime)

Admission, but neither
accountability nor
reconciliation(“inevitability”)

Everyday resistanceECC’s retributive justice,
but limitations

Path of resolution (organized
opposition, international justice,
legal procedure, negotiation)

Democratization but no
solution; no correlation

Neither solution nor
democratization

UN intervention (peace and
electoral democracy); and
then ECC

Resolution-democratization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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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와문화

평화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접근을‘문화는 평화적인가, 비평화적인가’라는 다소 천진한 질

문으로부터시작해보자. 가장고상하고세련된심미적활동의정수인예술작품이과연비평화

적일수있을까라는반응을먼저예상할수있다. ‘인류최초의반전(反戰)예술’로불리는아리

스토파네스의희극<리시스트라타(Lysistrata, BC. 411)>로부터, ‘인류최고의반전예술’로평

가되는피카소의<게르니카(Guernica, 1937)>에이르는예술작품의면면과그감동을떠올리면

얼핏 납득이 가기도 한다. 재미있는 것은 전자의 경우,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해 2003년

3월 3일 오후 3시 전세계 59개국 1029개 극장에서 일제히 이 작품을 낭송한 <리시스트라타

프로젝트(Lysistrata Project: Say No! to War)>로, 후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2003년, 이라크

공습개시선언을하던당시미국무장관콜린파월이회견장뒷면에걸린이그림을UN 로고

가 박힌 커튼으로 가려버린 사건으로 인해, ‘평화의 아이콘’으로서의 현대적 의미를 새롭게

인정받기도했다.1)

하지만 저명한 전쟁학자이자 전통적 평화학의 길을 예비했다고 평가되는 퀸시 라이트(Q.

Wright)의 언급처럼“인간에게 본디 평화는 전쟁보다 덜 재미있는 법”이다. 특히 드라마틱한

갈등과 위기, 감정의 충만한 고양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는 데 있어 전쟁보다 좋은 소재도 드물

다. 물론 전쟁을 다룬다고 해서 비평화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전쟁 자체가 지닌 극적 특성

평화 연구와 문화 연구

이문영 (IPUS) 

1) 『리시스트라타』는 펠레폰네소스 전쟁 시기 아테네와 스파르타 여자들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힘을 합쳐 남자들과의 동침을 거부하고, 남자들은 갖은
방법으로 이에 저항하지만, 결국 남자들이 항복해 전쟁을 끝낸다는 내용의 코미디다. 리시스트라타는 여자들의‘섹스 스트라이크’를 주도한 여주인공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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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규모와 범위는 더 확대된다. 특히 파시즘의 출현은‘정의로운 전쟁(just war)’의 유서 깊은

전통과 결합하여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로 하여금 기꺼이 스스로를 전사로 호명하게 했다. 같

은 시기 나치 독일과 스탈린의 국가사회주의 체제에서 예술은 전시(戰時)와 일상을 가리지 않

고 정치와 긴밀히 결합된다. 일찍이 벤야민이 파시즘의 본질로‘정치의 심미화’를 통렬히 비

판한 바 있듯이, 히틀러의 뛰어난 웅변술, 거대한 매스 게임, 특히 라디오, 사진, 영화 등 당시

최신의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선전전 등 파시즘 고유의 미학은 정치집회를 원초적인

감정과 정서를 파고들어 대중을 열광하게 만드는‘작품’으로 만들었다. 한편 스탈린 시기 문

화의 유일무이한 방향방법으로 선언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거리 곳곳에서 휘날리는 포스터

와 선전물, 광장과 공원의 거대한 동상들, 관공서는 물론 집집마다 걸린 지도자의 초상, 지하

철벽면을장식한사회주의영웅들의조상과부조, 벽화등을통해소련시민의일상을촘촘히

포획해나갔다. 그렇게훈육된사회주의적주체, 즉호모소비에티쿠스는각종전쟁은물론, 일

상의 투쟁에도 자발적으로 동원되었다. 예술과 정치, 더 정확히는 예술과 국가폭력의 긴밀한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예술의 정치화’로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과‘정치의 예술화’로서의

파시즘미학은동전의양면인셈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문화가 그 자체로 평화적이지도, 비평화적이지도 않지만, 인류 역사의

상당 기간, 특히 근대 이후 국가/민족/인종/이념 등 배타적 경계짓기가 전면화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물리적/제도적/구조적 폭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합법화하는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수있다. 갈퉁의말처럼“정당화할수없는것을정당화할수있는능력”을가진문화는“폭

력에대한엄청난잠재력”을가지고있다. 근본적으로평화와문화사이의이러한긴장을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평화의 윤리적 성격과 문화(예술)의 미학적 본성 사이의 가능한 충돌이

다. 선하며 아름답고, 아름답고 선할 수 있으나, 선하다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며, 아름답다고

선한것도아니다. 이론적으로나규범적으로정당화될수없는것을정당화할수있는가장대

표적인 것이 아름다움이다. 특히 예술의 경우, 예술이 예술인 한, 평화예술로서 그 가치를 보

장해주는 것은 결국 작품의 예술성과 미학적 완성도이며, 평화와 문화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예술가의 윤리적 태도나 이념적 원칙이 작품의 예술성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양자가 절대적으로 무연한 것은 물론 아니다.

저명한 문화철학자 바흐찐(M. Bakhtin)이 말했듯이 행위주체로서의 작가는 이미 그 자체 예

술형식의구성적계기로존재하며, 따라서주체의의도와지향을예술적구성으로부터엄격히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화예술과 같이 노골적으로 가치지향적인 미적 활동에서는 더

욱그러하다. 그럼에도앞서도밝힌바와같이평화예술이예술인한, 평화의규범성과예술의

으로 인하여 그 예술적 재현의 역사가 수천 년을 헤아리는데 비해, 반전예술은 지극히 근대적

인현상이라는점이다. 이런의미에서라면아리스토파네스는매우예외적인경우에해당한다.

미술의 예를 들어본다면, 고대에서 18세기까지 전쟁을 다룬 무수한 작품이 전달한 주된 파토

스는 영웅주의다. 물론 이미 17세기 중엽“전쟁미화의 전통을 깨뜨린 최초의 화가”로 불리는

자크 칼로(J. Callot, 1592-1635)가 등장했고, 루벤스나 푸생 같은 유명화가들도 전쟁의 비극

을 전하는 그림을 그리기는 했지만, 현대적 의미의 본격적인 반전화가로서 고야(F. Goya,

1746-1828)가등장한것은19세기에이르러서다. 고야의경우도나폴레옹의스페인침략전쟁

의공포와야만을다룬82편의동판화연작<전쟁의참상(The Disaster of War)>(1810-20)이

나, 프랑스 점령군의 스페인 농민 처형을 다룬 <1808년 5월 3일(The 3rd of May

1808)>(1814) 등의대표작은그의생애는물론, 죽은후30년이넘도록공개가금지되었다. 

전쟁에대한진지한예술적성찰이오랜시기결여될수밖에없었던데에는두차원의해석이

가능하다. ‘메세나(Maecenas)’, ‘패트론(patron)’이라는 용어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듯이

왕족이나 부유한 귀족가문의 후원은 고대 로마로부터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예술가의 안정

적작품활동을가능하게한거의유일한제도적장치였다. 고리대금업으로출발해피렌체와이

태리 전체를 호령하는 부호가 된 메디치 가문이 없었다면,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

티첼리, 다시말해르네상스도없었을거라는이야기는유명하다. 이런상황에서자신의후원인

이 주체가 된 전쟁을 비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 즈음해 봉건적 질서로부터 근대적 국민국가 체제로의 점진적인 전

환이이루어지고, 그와중에국민국가의경계를다투는무수한영토전쟁, 침략전쟁이일어나면

서, 이러한 전쟁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당화가 애국주의, 민족주의의 진작과 고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역시전쟁과폭력에대한근원적성찰을방해한또하나의구조적요인이다. 

그럼에도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즈음하여 전쟁반대의 목소리가 예술가들 사이에 공유되

고, 반전예술이 하나의 뚜렷한 예술경향으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한편으로는 계몽사상, 또는

진보적 평화이념의 확산이,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무기의 혁신적 발전, 전쟁규모의 대량화와

전면화를 통해 전쟁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 연루되는 일상의 영역으로 확

대되고, 그 일상성이 전쟁에 대한 영웅적 극화(劇化)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린 것과 관련될 터

이다. 제1차대전은 이러한 변화의 극점이자, “전쟁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반전예술의 터닝 포

인트”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제1차대전은 반전의식과 반전예술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시기임과 동

시에, 국가에의해예술가가전쟁에조직적으로 동원된최초의전쟁이기도하다. 2차대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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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자. 윌리엄즈, 호가트(R. Hoggart), 홀(S. Hall) 등 문화연구의 대가들을 배출해낸 버밍

엄 학파의 등장은 후기자본주의의 비약적 발전 속에 발생한 거대한 사회변동, 즉 소비대중사

회의형성, 언론이나대중매체의발전을통한공적영역의활성화, 대중문화의확산과위상강

화 등을 배경으로 한다. 버밍엄 문화연구의 핵심은 이러한 사회변화와 문화 사이의 상호연관

성, 즉“문화생산의모든형식이다른문화적실천이나, 사회적, 역사적구조와연관되어연구

되어야함”을예민하게감지하고, 문화를“한사회의예술, 신념, 제도와의사소통적실천의전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문화와 고급문화(의 산물)를 정적으로 등치시켜왔던 기존 문화의 경

계를대중의문화(적행위)를포함하는동적인과정이자, ‘삶의한방식(a way of life)’으로개

방했다는점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화이론 전체를 관통한 핵심은 그람시의 정치철학으로부터 기원해 버밍

엄 학파에 의해 문화연구 영역으로 전이된‘헤게모니’개념이다. ‘과정이자 실천으로서의 문

화’를 통해 비강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의 형식으로 지배를 합법화하는 권력의 기능이 바로

버밍엄 학파에 의해 전유된 헤게모니의 의미이며, 따라서 문화란“특정한 계급들 간에 실제로

체험된 바의 지배와 종속관계”로도 정의될 수 있다.4) 물론 이때의 문화는 지배 헤게모니가 일

방적으로관철되는장이라기보다, 지배헤게모니와이에대항하는힘이때로는타협하고때로

는 투쟁하며 치열하게 경합하는 공간이고, 버밍엄 학파는 후자를 통한 대안적 헤게모니 창출

에서 문화적 민주화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럼에도 후자는 아직 가능성으로, 잠재태로 존재하

는것이기에결국“문화연구의역할은바로이러한(지배-필자) 헤게모니의억압신화들을표출

시키는 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5) 억압신화의 폭로, 즉 예술, 신념, 제도 등 상징적

영역을통한지배의비물질적정당화에대한버밍엄학파의문제제기와대항헤게모니에대한

기획은문화적폭력과그기원, 그해소가능성에대한물음의다른방식이었다고말할수있다.

버밍엄 학파를 제외하고도 문화연구사에서 이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부르디외의주요개념들, 즉문화적취향이나습관, 성향등으로내면화된사회적배치를의미

하는‘아비투스(Habitus)’, 계층이나 계급적‘구별짓기(distinction)’전략에 동원되어 그러한

구별을 정당화하고 지배를 고착시키는 문화권력의 기능으로서‘상징적 폭력(violence

symbolique)’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문화연구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푸코의 지적

작업들, 즉 감옥, 병원 등 근대적 주체를 훈육해내는 규율권력의 제도화 과정, 이와 공모관계

를 형성하는 지식체계, 나/타자, 정상/비정상, 규범/일탈 등의 차별적 대립을 정당화하는 담론

자율적 본성 사이의 긴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근본적으로 이는 윤리와 미학, 삶의 원칙과 문

화의 법칙, 더 나아가 삶과 문화 자체의 경계와 그들 간의 양립가능성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문제의식이야말로20세기중반본격화된문화연구의중요한화두중하나이기도했다.

2. 평화연구와문화연구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류사의 오랜 기간 문화는 물리적/제도적/구조적 폭력을 효과

적으로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왔다. 예외적 개성을 제외한다면 대다수의 경우 한 개인의 의

지나의도는이폭력의구조를넘어서는힘을발휘하기힘들다. 이는근본적으로이미문화자

체가 그구조와불가분의 관계로얽혀있기 때문이다. 갈퉁의‘문화적 폭력’개념은바로 이지

점을 향한다. 그가 정의한 문화적 폭력, 즉‘직접적 또는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

하는데이용될 수있는인간존재의상징적 차원’이란이를일컬음이다.2) 특히근대이후문화

적 폭력을 포함하여 그것이 합법화한 다양한 폭력은, 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 근원에

있어 국가/민족/인종/이념/젠더/계급 등의 경계구획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기실 지난 세기

인류의 평화를 깨뜨린 대참사의 거의 대부분이‘동일성/정체성(identification)의 사유’로 무

장한배타적경계인식과긴밀히맞물려있다. 

영국 버밍엄학파나 후기구조주의, 가장 최근의 탈근대 문화이론 등, 현대 문화연구의 다양

한흐름과갈래가타겟으로삼은지점도이러한경계들의확정, 그과정에깊이연루된문화와

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평화연구와 문화연구 사이의 연

관과소통가능성을본격적으로타진하게된것은갈퉁에빚진바크지만, 이미양자사이에는,

새로운 학문적 시도로 등장한 시기나 학제적 방법론의 채택 같은 유사성을 넘어,3) 좀 더 근원

적인차원의접점이공유되고있었다고말할수있다.

일례로 문화연구의 다양한 갈래 속에서 갈퉁의 문화적 폭력에 상응하는 문제의식을 발견하

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본격적인 의미의 현대적 문화연구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영국

<버밍엄현대문화연구소(Birmingham Centre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를예로

2) J. Galtung, “Cultural Violence,”p. 291.
3) 평화학이 학문분과로 등장한 것은 2차대전 직후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적극적 평화’개념을 중심으로 평화연구가 현재와 같은 외연을 확보하게

된 것은 갈퉁이 그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1964년 이후다. 문화연구의 경우, 문화 개념의 포괄성으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칸트, 맑스, 베버, 뒤르켐
등에 이르기까지 그 경계를 넓히자면 한이 없지만, 독립적 학문분과로서 문화연구의 출현은 통상적으로 1964년 영국 <버밍엄현대문화연구소>의 설립을
그 기점으로 삼는다. 한편 잘 알려져 있듯이 여성학, 지역학과 더불어 평화학과 문화연구는 가장 대표적인 학제적 연구다. 근대적 구획의 대표적 사례
이자 자본주의적 분업 시스템의 반영인 분과구조가 정착되었던 당시 학계에서 학제적 연구방법론의 채택은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다. 

4) 레이몬드 윌리엄즈, 『이념과 문학』, 이일환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2), p. 138.
5) 안토니오 그람시, 『대중문학론』, 박상진 해제 (서울: 책세상, 2003),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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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흩뜨리고 그 존재를 지워버림으로써 그 텅 빈 자리를 나타나게”하는 경계(구조) “바깥의

사유”이자,6) 구조의 공백으로, 그 잉여로 기각되고 배제되었던 경계 바깥의 타자에 대한 사유

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근대적 구조화의 과정에서 강제로 삭제된 타자들의 목소리를 복원

하려는시도로이어진다. 버밍엄학파의후기연구가페미니즘, 퀴어이론, 소수자문화연구로

심화, 확장되고, 탈구조주의적 문화이론이 서구중심성을 근저로부터 해체하는 탈식민주의적

해방의 서사와 긴밀히 결합된 것은 따라서 우연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확정된 경계를

부정하는 문화이론이 다른 삶에 대한 윤리적 요구와 결합하는 순간을 비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는 랑시에르(J. Ranciere), 바디우(A. Badiou), 아감벤(G. Agamben) 등, 가장

최근의비판적탈근대문화이론에서보다직접적으로가시화된다. 랑시에르의논의를통해이

를구체적으로살펴보자.

『감성의분할: 미학과정치』, 『문학의정치』와같은대표작의제목에서명시적으로드러나듯

이 랑시에르가 천착한 화두 자체가 미학과 윤리 등 문화 내부의 분화된 영역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다. 그는 이를 특히‘미학’과‘정치’를 키워드로 고찰한다. 그에게‘문학의 정치’란 작가

가정치적, 사회적투쟁을몸소실천하거나, 작품을통해그런입장을표상하는것을의미하는

것이아니라, “문학이그자체로정치행위를수행하는것을함축한다.”7) 이것을가능하게하는

것이 바로『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라는 그의 또 다른 저서의 제목이 함축하는 바, 경계

의 고착된 구조화에 대한 랑시에르의 비판적 성찰이다. 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정치적인 것

(le politique)’은 구조를 구성하는 부분들에 몫과 기능과 자리를 나누고 배분하는 행위이다.

랑시에르는 이러한 나눔의 방식으로서의‘정치적인 것’을‘치안(la police)’과‘정치(la

politique)’로 구별하고, 정치적인 것을 치안의 논리와 정치의 논리가 격렬하게 투쟁하는 장으

로 상정한다. 치안이 하나의 합의된 정체성에 근거해 구조 속에 현전(現前)하는 것, 그 부분으

로 셈하여진 것들에 자리를 배분하는 통치 행위라면, 정치는 구조의 공백이나 잉여로 존재하

는 자들, 따라서 치안적‘셈-바깥’에 존재하는“몫 없는 자들의 어떤 몫을 보충”하는 평등의

행위이자, 치안의합의를교란하고, 구조의틈을현시하는행위이다. 이런의미에서치안의본

질이“공백과 보충의 부재”라면, 정치의 본질은 구조의“공백과 잉여를 해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8) 

이렇게 치안적 질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자를 들리게 하고,

6) 미셸 푸코, “바깥의 사유”, 심재상 옮김, 김현 편, 『미셸 푸코의 문학비평』(서울: 문학과지성사, 1989), p. 189.
7) 자크 랑시에르, 『문학의 정치: 문학이 정치와 일치할 수 있을까?』, 유재홍 옮김 (서울: 인간사랑, 2007), p. 9.
8)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옮김 (서울: 길, 2008), pp. 233-261.

의 구조화 등에 대한 그의 탐구는 권력과 문화의 상호연루와 그 폭력성을 계보학적 방법으로

치밀하게 재현해낸 사례다. 약간의 과장이 허락된다면 현대문화연구의 주요한 흐름 대부분이

사실상‘문화적 폭력’의 사회/역사적 기원, 그 다양한 작동 메카니즘의 해명과 대안적 해결가

능성, 즉‘문화적평화’의구현을위한탐색에바쳐졌다고도말할수있다. 

평화연구와 문화연구 사이의 이러한 광범위한 접점을 허락한 것은 본질적으로 양자 모두,

앞서 거론한 바 있는 다양한 근대적 구획과 배타적 경계인식을 궁극적인 성찰의 대상으로 삼

기 때문일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민족/인종/젠더/계급 등의 구획만큼이나 문화연구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문화적 근대의 시작이 삶과 문화의 분리라는 가장 근원적인 경계 확정으로부터

출발했다는사실이다. 삶의총체성으로부터문화의분리, 더나아가문화내부, 즉진/선/미(과

학/윤리/예술)의 근대적 분화 과정에서 발생한 세 영역간의 다양한 갈등과 모순에 대한 성찰

은, 버밍엄 학파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문화의, 삶으로의 경계확장), 현대문화연구의

출발에서부터제기되어현재까지유효한화두다. 그리고바로이지점에서평화연구와문화연

구의 관계에 대한 이 장의 논의는 앞장에서 제기된 문제, 즉 윤리와 미학, 평화를 지향하는

‘삶’의 원칙과 자율성을 요구하는‘문화’의 법칙 사이의 공존가능성에 대한 문제와 유기적으

로맞물린다.

사실 가장 최근의 탈근대 문화이론의 형성과정, 특히 구조주의에서 포스트구조주의로의 탈

근대적전이자체가삶과문화, 주체와구조의관계성에대한물음으로이루어진다. 잘알려져

있듯이삶과구별되는문화의자율적본성을해명하는데바쳐진구조주의는그독자성을기호

적 구성(구조)에서 찾았다. 반복적이고 불변적인 규칙들의 체계로서의 구조는 일회적이고 변

화무쌍하며 무정형인 삶으로부터 문화를 변별해주는 가장 주요한 특성으로 간주되었다. 반면

구조주의에서 포스트구조주의로의 이행은 이러한 이항대립, 다시 말해 기호/대상, 표상/실재,

문화/삶 사이의 적대적 대치, 구조와 구조 밖, 체계와 체계 외부의 엄격한 구별을 통해서만 의

미를 산출하는 구조주의의 해석적 모델이 해체, 재구성되는 과정을 뜻한다. 이를 통해 새로이

정의되는 구조는 더 이상 반복적이고 불변적인 규칙들의 안정되고 균질적인 체계가 아니라,

우연적이고 가변적인 요소와의 접촉과 충돌을 자신의 본질로 이미 포괄하는 비균질적이고 자

기모순적인 공간이 된다. 다시 말해 비(非)구조, 또는 반(反)구조와의 연루로부터 순결한 구조

란존재하지않으며, 체계적구성을훼손하는공백이나, 합리적구획을교란하는잉여는그자

체구조의필수적인구성요소가된다.

이와 같은‘탈구조’의 문제의식은 앞서 거론한 바 있는 탈근대적 사유의 핵심, 즉 근대적으

로 구획된 경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경계의 상상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는“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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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첨예하게 겨냥하는 지점, 즉 구조 속에 명확히 존재함에도, 부재로, 잉여로, 초과로 규정

되어구조바깥의존재인양내쳐진자들, 그래서구조의어떤부분으로도셈하여지지않는몫

없는자들이누구인지를떠올리는순간, 탈구조의문화이론과평화연구의접점은확연해진다.

특히지구화시대의현실을감안할때더욱그러하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헤겔식 역사 발전의 종결이 선언되고, 자본주의

의 전지구적 확장으로‘자본주의의 외부는 없다’는 선고가 내려진 현재, 후쿠야마식의‘역사

의 종말’과‘외부 없는 자본주의’란 시공간적 차원 모두에서의 전일적(全一的) 구조의 완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구화 시대가 표면적인 차원에서는 정보혁명과 소통기술의 비약적 발전,

자본/노동/정보의 탈경계적 이동과 교차로 인하여 배타적 구조에 대한 표상이 그 어느 때보다

약화된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심층의 차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완결된 초구조

(ultra-structure)를전제로한다고말할수있다. 이초구조의주요작동기제라할수있는글

로벌자본의동질화과정을통해구조를구성하는부분들간의상호연관성이고도로강화되는

한편, 각자의부분들에게는다문화주의적공존이라는이름으로차이가배분된다. 이러한나눔

과배분의기술, 즉통치와경영이정치를대신한다는주장들, 역사의종말이정치의종식으로

이어진다는주장이그럴듯하게횡행하는지금이야말로, 그러한통치행위, 즉랑시에르의용어

를 빌면 치안의 논리를 파열시킬 정치의 부활이 절실한 때다. 이러한 정치의 부활을 필연화하

는 것이 바로 전자본주의적 구조의 공백으로, 잉여로, 초과로, 그 전일한 지배에 틈과 균열을

내며 그 기반을 잠식하는 존재들이다. 말할 수 없는 자인‘섭알턴’, ‘지구화가 만들어낸 인간

쓰레기’, 배제되나 포함되고, 포함되나 배제되는 잉여적 실존으로서‘호모 사케르’등 다양한

이름으로 탈근대 담론 속에 등장하는 이들은 빈민이나 장애인, 소수종족, 난민, 불법체류자,

무국적자 등의 다른 이름이자, 언제든 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이기도 하며, 평

화문화의 전지구적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이 향하는(또는 향해야 할) 대상도 다름

아닌바로그들이다.  

3. 평화문화의실천: <유네스코평화문화프로그램>

마지막으로평화와문화의일반적관계, 평화연구와문화연구의이론적관련성을<유네스코

평화문화프로그램>의실천적차원과관련지워간략히검토해보자.

<평화문화>의 개념은 1989년 야무수크로에서 열린 <인간 마음의 평화에 대한 국제회의

말없는 자를 말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치는‘감각적인 것’의‘새로운’분배를 의미하며, 바로

이것이‘정치의 미학’을 구성한다. 한편 미학적 실천은 정치적인 영역에서와 같이 비유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본성 상 보다 직접적으로 감각적인 것의 분배에 개입한다. 미학적 실천

의 영역에서도 치안과 정치를 구별할 수 있다. 만일 하나의 미학적 실천이 치안 행위와 같이

기존의 배치를 반복, 공고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학적 배치와 혁신적 재구성으로 결과

지워진다면 바로 이것이‘미학의 정치’다. 랑시에르의 논의에서 미학과 정치는 이렇게 만나며

“미학과 정치 사이의 관계는 보다 정확히는 이‘정치의 미학’과‘미학의 정치’사이의 관계”9)

에 다름 아니다. 구체적으로 미학의 정치란, 문학의 예를 들자면, “사물들에 다시 이름을 붙이

고, 단어들과사물들사이의틈을만들고, 단어들과정체성사이의틈을만듦으로써결국탈정

체화(de-identification), 즉 주체화의 형태, 해방 가능성, 어떤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

성을 만들어내는데 개입한다는 의미”다. 결국 기존의 관습적인 미학적 체제를 파열시켜 전적

으로 새로운 감각적 배치를 이루어내는 이러한 미학적 탈정체화는, 기성의 관점에서 부재로,

잉여로, 초과로 규정되던 자들을 구조 속에 기입함으로써 치안의 합의된 정체성을 교란하고

새로운배치를만들어내는정치적탈정체화와긴밀하게얽혀있는것이다. 앞서문학의정치가

작가의 현실참여나 참여예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 그 자체로 정치행위를 수행하는

것을함축한다”는것은이런의미다. 

결국 예술의 가치는 정치적 탈정체화, 또는 미학적 탈정체화만이 아닌, 서로를 재현하며 얽

혀있는양자의유기적관계성속에서만확보될수있는것이다. 어쩌면진부할수도있는이러

한 결론이 새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이 선험적이거나 규범적인 전제로서가 아니

라, 문화의 근대적 분화 과정과 그것이 초래한 (생산적인) 갈등과 불화의 전 역사를 통과하면

서, 그 교훈과 대면하여 얻어진‘맥락적’인식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구조주의의 탈구조주

의적 자기극복 과정이 선명하게 보여주듯이, 근대적으로 분화된 문화적 구조의 본성에 대한

물음이, 그 구조의 자율성에 대한 집요한 탐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탐색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자체에기반해, 구조의배타적완결의불가능성에대한인식으로전복되는것, 이러한전

복이야말로 삶과 문화 사이의 근대적 분리를 상호침투와 상호연루 속에 재배치하는, 가장 근

원적인차원의탈정체화행위에다름아니기때문이다. 

그렇다면구조를고착된경계로부터해방시키고, 미학과윤리를, 문화와삶을다시조우시키

는 탈정체화의 가장 중요한 계기인 구조의 공백, 구조의 잉여란 무엇인가. 탈근대 문화이론이

9) 자크 랑시에르, 『미학 안의 불편함』,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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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기초로, 더 나아가 강대국을 세계 평화의 보증자로 세우려는 현실 정치의 논리가 얼마

나 강건하게 관철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 결과 이런 논란이 진행되던 같은 시기, 예를 들어

NATO가개입한보스니아내전의그끔찍한인종청소가자행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결국

평화문화 개념에 대한 유네스코 최종안에서 전쟁문화에 대한 거의 모든 언급이 삭제, 또는 수

정되었다. 평화문화의 실천 프로그램조차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왜곡은, 국민국가 단위의 확장

에 불과한 유엔이나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의 한계와 더불어, 그런 식의 폭력적 추상화를 통

해서만 글로벌한 차원으로 적용이 허락되는 평화문화 프로그램이란 것이 진정한 평화문화 실

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뿌리깊이 제도화되

고 내면화된 다양한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평화문화의 실현은 지난한 과제일 수밖에 없지만,

그실현을향한노력이중단되어서는안되는이유도여기에있을것이다.

<그림 1>  게르니카(Guernica), (1937) 

<그림 2>  한국에서의 학살(Massacre in Korea), (1951)

(International Congress on Peace in the Minds of Men)>에서 평화학자 보울딩(E.

Boulding)이 처음으로 제안했다. 그녀는 평화문화를“사회가 차이와 갈등에 평화롭고 창조적

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관계적, 제도적 특성들의 총체”로 정의하고, 폭력과 전쟁의 문화

에서평화문화로의이행의필요성을호소하였다. 이제안이광범위한호응을얻은이후, 1992년-

1993년 사이 평화문화의 개념화 과정을 거쳐, 1994년 2월 유네스코에 <평화문화 분과(Unit

for the Culture of Peace)>가 설립된다. 1995년 유네스코 제29차 총회에서 평화문화 결의안

이 채택되는 한편, 평화문화 건설을 위한 초학제적 중장기 프로젝트(1996-2001)가 계획된다.

1997년 유엔 총회에서 평화문화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2000년이 <국제평화문화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for the Culture of Peace)>로선포되는한편, 이에대한글로벌캠페인을

시작한1999년9월14일이<국제평화의날(The International Day of Peace)>로, 2001-2010

년이 <평화문화와 세계 어린이에 대한 비폭력을 위한 십년(The Decade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으로선포된다. 이후유네스코평화

문화 프로그램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가/국가간/비국가 단위 평화운동의 주요한

갈래이자중심으로자리잡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애초 평화문화 프로그램은 당시 심각한 종족분쟁과 내전을 겪던 엘살바도

르, 모잠비크, 부룬디를 지원하기 위한 개별국가 프로그램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이다. “종족주

의, 이민족혐오주의, 소수그룹에대한인종차별주의…이민족, 난민, 망명요청자, 외국인노동

자에게향해지는폭력”10)을지양하고자하는평화문화의구상자체가환기하듯이, 이프로그램

은 전지구적 질서의 틈과 균열로 현전하는 명백한 폭력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확고히 기반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평화문화는 그 개념의 공식화 과정에서부터 커다란 도

전에직면해야했고, 그결과애초제기된구상의많은부분이수정, 변경되었다. 아홉달이소

모된 평화문화 개념 규정의 과정은, 현재 인류가 전쟁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EU 소속국가들과, 전쟁문화의 존재와 평화문화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보울딩, 아담

스(D. Adams) 등의비판적평화학자들사이의힘겨루기과정이었다. 아담스에따르면이러한

갈등의 핵심은“강대국들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전쟁문화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

길거부한”데있다.11) 이는비판적평화학의전통이반세기가까이이어진현재에조차 국가를

10) J. Symonides & K. Singh, “Constructing a Culture of Peace,”p. 9.
11) D. Adams, “Toward a Global Movement for a Culture of Peace,”p.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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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탈린의 초상 (Portrait of Stalin), (1953)

평화현장과의 만남

�동북아 평화를 위한 유네스코의 기여:
역사대화를 중심으로
임현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평화발전연구소) 

�인권 현장에서 본 평화
오창익 (인권연대) 

�철원 비전과 남북한 평화 통일 운동
정지석 (평화의 씨앗, 국경선평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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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유네스코는왜역사(교과서)에주목하는가

유네스코는 창립 당시부터 독선적 민족주의와 배타적 편견에 사로잡힌 역사인식과 역사교

육의 위험을 경고하고 역사교과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제거함으로써 역사교육이 국가간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미래 건설의 초석이 되게 하자고 호소해왔다. 오늘날 동북

아 상황에서 이러한 유네스코의 요청은 더없이 절실하게 들린다. 이 글의 목적은 역사갈등에

초점을맞춰동북아평화를위해유네스코가어떤기여를할수있는지탐색하는데에있다. 

역사와 역사교육은 근대 이전에도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

지만, 근대 국민국가에서는 더욱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신분, 지역, 종교 등에 따른 정체

성을부차적인것으로만들면서이들을하나로통합하는국민정체성을확립하는데에서역사

교육이핵심적기능을하게된것이다. 그것은흔히자국의과거는미화하고타국의과거는부

정적으로기술하는것과같이국민의집단기억을특정방향으로구성하고관리하는역할을담

당했다. 

이와 같은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이나 역사교육은 협력보다는 전쟁을 통해 국가간의 문제들

을 해결하고자 했던 시대에 국민들 간의 증오와 적대감을 증폭시키고, 이는 다시 배타적 역사

인식을강화하는악순환을가져왔다. 물론일부선각자들은이러한역사교육이각국의국민들

에게미칠파괴적영향을경고하면서평화와상호이해를위한역사대화에나설것을요구하곤

하였지만, 이러한 비전은 2차대전이 끝나서야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전후

유네스코의창설과활동도한몫을했다. 

유네스코는국가간정치군사내지경제적협력만이아니라사람들이다른집단, 민족, 국가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유네스코의 기여: 
역사대화를 중심으로

임현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평화발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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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네스코의역사교과서개선활동

유네스코의 창설자들은 이 새로운 국제기구가 국제연맹의 활동을 계승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1946년 유네스코 제1차 총회는‘국제이해 발전 촉진을 위한 교과서 및 교수자료 개

선 사업’을 공식적으로 채택했고, 1949년에는《교과서 및 부교재 개선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유네스코는또교과서개선에관한회원국간의쌍무협정을장려하였고, 해당국의유네스코국

가위원회는 교과서 집필자, 역사교사, 교육당국자 등을 한데 모으는 데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

당했다.2) 잘알려진것처럼독일과폴란드의역사대화는1970년파리에서열린제16차유네스

코 총회에서 서독과 폴란드의 유네스코국가위원회 대표들이 양국 역사교과서를 상호 검토하

는공동위원회구성에합의함으로써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당시서독외교부는동구사회주

의국가들과관계망을구축하고있는유네스코에관심을갖고있었고(동서독은1973년에야유

엔에 동시가입했다), 폴란드의 서부 국경을 인정하고 양국간 경제, 과학기술, 문화 분야의 협

력 확대를 합의한 바르샤바 조약(1970년) 이후 실질적인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역사교과서 대

화를양국관계정상화를위한중요한계기로보아유네스코서독위원회의활동을지원하는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서독외교부는양국교과서위원회의독립성을보장하기위해협의내용

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연구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독-폴 교과서위원회의 독립성

을보장하는훌륭한외피역할을했다.

이처럼 유네스코의 후원 하에 많은 나라들이 양자간 대화에 나서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 그

런데 이러한 양자간 협의는 소중한 성과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폭은 양국 위주의 시야로 한정

될수밖에없어, 보편적가치에입각하여전지구적문제를비판적으로인식할수있게하는역

사교육을신장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이를위해서서는다자간협의라는새로운방식이필요

했다. 다시 말해서 양자간 협의가 특정 나라의 상(像)이나 정보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다자간

협의는한걸음더나아가전지구적문제들을교과서에서어떻게다룰것인가를포함한다고하

겠다. 이에 유네스코는 1974년‘국제이해교육 권고안’채택 이후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

카에서 새로운 다자간 교과서 협의에 착수, 1988년 유네스코서독위원회와 공동으로 인류의

주요 문제 학습 및 교과서 기술 개선 기준 권고를 위한 국제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1992년에

는 독일 게오르그 에커트 연구소와 공동으로 국제교과서연구네트워크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2) 유네스코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란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의거하여 유네스코 회원국 정부가 자국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교육, 과학, 문화계 인사로 구성하는 기구를 말한다. 1950년 유네스코에 가입한 한국은 한국전 직후인 1954년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설립했다.

이해하고 존중하는‘마음’을 키울 때 비로소 진정한 세계 평화가 가능하다는 깨달음 아래 국

제적으로 학문과 문화의 교류와 협력을 진작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렇게 민족

과 국가간 불신과 편견을 씻어내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키워나가는 데에서 교과서, 특히 역사

교과서가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역사교과서의 양국간 또는 다국간 검토 및 수정과 더불

어공동편찬을적극적으로권장하고지원해왔다.

이 글에서는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협력을 포함해서 국가간 역사인식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

한‘역사대화’1) 활동에 유네스코가 공헌한 점을 살펴보고, 오늘날 역사대화의 대표적 성공사

례로 꼽히는 유럽의 경험이 주는 교훈을 성찰한 다음,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민족주의가 고조

되는가운데역사갈등이영토문제와얽히면서어려운상황속으로빠져들고있는동북아시아

에서역사대화를촉진하기위해유네스코를어떻게활용할수있는지모색해보려고한다. 

1. 전간기유럽의역사교과서협의활동

전간기에 유럽의 지식인들은 인간 정신의 고양과 자유로운 표출에 이바지하기는커녕 독선

적민족주의의광풍에휘말리고심지어그것을부채질한자신들의과오를반성하며1921년국

제연맹 산하에 국제지적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1926년 역사교육의 문제에 주목하

여 교과서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카사레스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1937년에 국제연맹의‘역사교육

에관한선언’으로이어지지만그실효성은미미했다. 국제연맹이나국제지적협력위원회의역

사교과서관련활동에대해서주요국가들이내정간섭이라는이유를들어반발했기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일부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은 국제협력을 통해 역사교과

서의 내용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믿었다. 일례로 1935년 독일과 프랑스

역사교사들의 파리 협의는 쌍방 역사교과서의 근대 양국관계사 기술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권

고안을작성하는데성공했고, 이는훗날독일-프랑스의역사대화에긍정적으로작용했다.

1) 이 글에서 쓰는 역사대화란 말은 역사인식상의 충돌로 인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역사 연구자, 교육가, 교과서 필자 및 출판사,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이며 공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지향하는 활동을 뜻한다. 이는 곤도 다카히로, 박경희 옮김,《역사교과서의 대화》, 역사비평사,
2006, 27쪽의‘국제 역사교과서 대화’정의를 약간 변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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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는데정치지도자들의비전과철학이중요함은두말할나위가없겠지만, 국민이그러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여론을 선도하고 확산하는 지식인, 시민단체, 노동조합, 종교인,

언론인의 역할 또한 그에 못지않았다. 셋째,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고 해서 역사대화에 정부가

간섭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교과서 협의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자율성을 보장

받았을때성공할확률이높았다. 독일-폴란드공동위원회에참여한서독측위원선정기준은

폴란드사와 독일사에 정통하며 양쪽 학계에서 인정받은 학자로서 폴란드와 화해할 준비가 되

어 있고 민족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며, 특정 정당이나 단체를 대변하지 않고 개인적 양심에 따

라 활동할 인사였다. 성공한 역사대화의 사례에서는 모두 정부가 대화를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관철되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공동위원회가 정치적 기준에 따르기보

다 학문적 양심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데에는 유네스코라는 틀이 적잖

은 도움이 되었다. 넷째, 편협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인권, 민주주의, 관용과 같은 원칙을 고

양하고자 하는 어떤 공동의 가치지향이 있을 때 역사교과서 협의는 좀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유네스코나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같은 다자간기구의 이념이 그러한 준거틀

을제공할수있었다. 

4. 동북아역사대화와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럽에서는 역사대화가 1920년대부터 시작해 80년 이상 지속되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

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북아에서도 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1970년대 말부터 개별 연

구자 중심의 역사대화 활동이 진행되어, 부분적이기는 해도 이 지역에는 30년이라는 짧지 않

은시간동안지속된협력의소중한경험이살아있다. 더욱이최근에는정부차원의한-일역

사연구공동위원회와 중-일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어 동북아 역사대화의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지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게 한다. 물론 탈냉전 상황 속에서 최근 동

북아각국내부의민족주의가고조되고역사갈등이영토문제와상호상승작용을일으키는등

어려운 상황이 엄존하고 있어 쉽사리 낙관할 수만은 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역사대화

를통한상호이해와공동의미래건설을위한노력을늦출수없는것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의 노력으로《마주보는 한일사》, 《한일 교류의 역사》와 같은 공동

역사교재들이나오고있다. 그리고한중일3국연구자들에의한《미래를여는역사》는동북아에

서도 양자간 대화만이 아니라 다자간 대화도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는 교과서 개정 지침을 제정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최근 성과인

《교과서연구및개정에관한유네스코안내서UNESCO Guidebook on Textbook Research

and Textbook Revision》(1999)는 교과서 분석과 개정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제시

하기도했다. 

2000년대 들어 유네스코의 역사교과서 관련 활동은 소강상태에 들어간다. 이는 일본인 마

츠우라 고이치로 사무총장 취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며, 아울러 마츠우라 사무총장 부임 이

후 대대적으로 전개된 사무국 조직개편의 와중에서 역사교과서 개선사업을 추진해온 국제이

해교육 부서가 양질교육국(Division for the Promotion of Quality Education)에 흡수 통합

되어약화된사정과도연관이있는것으로추측된다. 그러나역사교과서를둘러싼유네스코의

선도적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지속적인 요구를 외면할 수만은 없었던지, 지난 2006년 양질교

육국은〈Fostering Peaceful Co-Existence through Analysis and Revision of History

Curricula and Textbooks in Southeast Europe〉이라는 제목으로 Preliminary

Stocktaking Report를 작성했다. 이 잠정보고서 준비에는 알바니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크

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 동남유럽 10개국이 참가했으며, 그것은 이 지역 유네스코 회원국의

역사교육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활동의 첫걸음으로서 해당 나라들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파악

하기위한것이었다. 

3. 유럽역사대화의교훈

역사대화의 전범으로 여겨지는 유럽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독일의 역사학자 게오르그 에커트처럼 역사 대화의 중요성과 실현가능

성을 확신하면서 현실의 높은 벽을 넘고자 했던 지식인들의 비전과 선구적 노력, 그리고 여기

에 동참한 많은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의 활동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교과서

개정을 통한 국제이해와 평화 증진이라는 이상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둘째, 해당국간의 정

치적관계와전반적분위기가매우중요하다. 연구자들이나교사들이아무리노력해도양국의

정치상황이여의치않으면그성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 독일-프랑스의경우1947-8년에

프랑스가 대독일 정책을 전환하여 양국간 문화협력의 장을 확장함으로써 전간기 이후 중단된

교과서협의가재개될수있었고, 독일-폴란드의경우도브란트정부의신동방정책에따른동

구권과의 관계개선 노력이 역사교과서 공동위원회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협력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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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역사교육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이러한 효과를

높이기위해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유네스코중국위원회와일본위원회에포럼계획과그진행

상황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면서 더 나아가 가능하면 지지를 표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

울러유네스코베이징사무소에도포럼에관한관심과참여를요청하였다. 우선유네스코베이

징사무소는 역사화해 포럼을 한국위원회가 주도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는 평과 함께 다른 일정

때문에참석하기어렵다는회신을보내왔다. 여전히민감한사안에대해서는회피하려는기존

태도에변화가없음을보여준것이다. 한편유네스코중국위원회와일본위원회는모두아무런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무응답). 그런데 일본측은 다른 경로를 통해 유네스코 차원의

역사화해 노력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외교부에서 포럼에 관

한연락을받고동북아역사재단에포럼개최에관해확인하면서정부차원의공동위원회가가

동 중인데 이와 별도로 포럼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것이다. 추측컨

대유네스코일본위원회는일본외교부에포럼에관한정보를제공하였고, 일본외교부는한국

외교부에항의성연락을한것으로보인다.

이렇게 보면 동북아에서 유네스코를 통한 역사대화를 시도하는 일이 시기상조일지도 모른

다. 사실 유럽의 경우 유네스코가 표방하는 인권, 민주주의, 관용 같은 이념들은 여러 나라들

을하나로묶어주는일종의인식공동체로서역사대화를촉진하는데이바지했지만, 동북아나

라들에서 유네스코의 이념이 당장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고 해서 유네스코라는 다자간 협력의 틀이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유네스코

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몽골 5개국의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사무총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

최하고 있어, 동북아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사이에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의 창은 어느 정

도열려있는셈이다. 다만그협력이아직은서로부담이적은분야에머물고있어, 이를한층

더높이기위해공동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 여기서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역사인식과역사

교육을둘러싼갈등을줄이기위한노력을그한계기로만들기위해주도적인역할을할필요

가있다.

5. 결론: 몇가지제안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에서 역사대화를 위한 유네스코 차원의 활동은 아직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있다. 유네스코를통한역사문제논의를일본과중국이반대하고, 유네스코또한적극

동북아 역사대화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화 상대와 어깨를 겨룰 수 있을 만큼 학문

수준과연구역량을높이고, 역사연구공동위원회를지속적이고효과적으로운영하도록노력하

는한편, 동북아공동의미래를위한정치지도자와시민사회조직들의비전과실천이절실하다

고하겠다. 

그러면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여기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한국과 일본 양국 유네스코위원회는 지난 1965년 역사교육에 관한 공동협의를 하라는 유네스

코의 권고를 받아들여 같은 해 말 서울에서 제1차 협의회를 개최키로 합의한 적이 있다. 그러

나 불행하게도 때마침 일본에서 터진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 역사교과서 소송으로 인해

대표단구성이어려워진일본측이협의회연기를요청하였고, 결국엔협의회가무산되고말았

다. 역사학자인 이에나가는 자신이 쓴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新日本史》에 대해 문부성이 검

정을하면서일본의대외침략서술부분들을삭제하거나수정하라고요구하자65년교과서검

정제도가 위헌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소송을 일으켰던 것이다(소송은 97년까지 무려 32년

동안진행되었고이에나가의패소로최종판결이나왔다). 이런일본내부의사정때문에유네

스코차원의한일간역사대화는좋은기회를놓치고말았다.

1997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30여 년 전에 무산된 양국 유네스코위원회간 역사대화 시도

를되살린다는뜻과함께당시고조된한일간역사교과서갈등을미래지향적인정신으로풀어

보고자 유네스코일본위원회에‘21세기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측은 검정제도 하에서 정부가 교과서 문제에 개

입하기어렵다는이유를들어참여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 하는수없이국제포럼은몇몇

개별적으로 초청한 일본 학자들과 함께 진행했으나 결실이 없지는 않았다. 가장 중요하게는

한-일양국이역사대화를진행해나감에있어유네스코가제시한역사교육의방향, 곧상호이

해와평화에이바지하는역사교육을지향해야함을재확인하고, 어렵고오래걸리더라도대화

를계속해나갈것을다짐했다는점을들수있다.  

한편 고구려사를 둘러싸고 중국과 역사 갈등이 고조되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여러 차례

유네스코중국위원회에유네스코틀안에서한-중간역사대화를공동으로추진할것을제안하

였으나, 역사 문제는 연구자들의 연구와 교류를 통해 학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며 정부가 관

여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답변을듣고있다. 

2007년 10월 초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서울에서 동아시아 역사화

해 국제포럼을 열었다. 동북아의 기존 역사대화 노력들을 점검하고 한 단계 진전을 모색하자

는 취지였다. 또한 동북아 나라들의 역사교육 현황에 대해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국제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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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교류 사업을 역사화해를 주제로 계속 이어나간다면 역사교과서 협의의 성과를 교육현장

에반영시키는데에도크게기여할것이다. 

3) Youth and History: e-Twinning Project

역사화해를 위한 노력에서 주목해야 할 집단이 청소년이다. 동아시아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집단은 기성세대와 달리 이웃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데 거부감이 덜하고 좀 더

자유롭다. 이들의생활세계는이미과거사를뛰어넘고국경을초월하는단계에이르렀다고해

도 과언이 아니다.3) 따라서 역사화해를 위해 이들 집단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이 성

인들이구축한역사인식의틀을깨고좀더허심탄회한역사의상호이해에도달할때동아시아

역사화해는한걸음전진할수있을것이다.

동아시아 청소년들의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창조적인 역할을 구상하기 위

해 유럽의 경험을 들여다보자. 유럽의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아

유럽의 다른 나라 학생들과 함께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유럽인으로서의 자각을 키워나가고 이웃나라의 언어를 배우며 문화간 대화를 직접

경험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교사들도다른나라교사들의교수법과교수자료등을통해자

신의 수업방식과 자료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학교간 e-Twinning 네트워크는

이러한 공동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이버연결망이다.4) 이 네트워크를 통해 2개 이상 학급이

‘가상학급’을 구성하여 똑같은 과목에 대한 노트필기를 비교하기도 하고 이메일과 채팅, 데이

터 교환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공동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모든

사람에게공개된다.

한중일 3국은 인터넷 인프라가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고, 또 유네스코협동학교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고려할 때, 유럽처럼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이웃나

라 학생들과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의무화하는 것은 당장 어렵겠으나, 유네스코협동학교 네트

워크를 활용하여 e-Twinning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역사, 지리, 영어 교과 등에서

학생들의공동프로젝트수행을권장하는것은가능할것이다. 이러한공동프로젝트경험을통

해 학생들의 역사인식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할 것은 확실하며,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공동프

로젝트를도와주는과정에서교사들의인식도크게변화할것이다.

3) 한국의 서점에는 일본 문화가 깔려 있고, 연말연시 선물의 90퍼센트가 중국 제품이다. 이렇게 실생활에서는 동아시아인들이 서로 가까워질 대로 가까워진
반면, 지식인들의 담론세계는 여전히 이전의 국민국가, 민족 단위의 틀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 왜 동아시아인가, 최원식-백영서
교수 대담”, 「경향신문」, 2007년 1월 5일. 박노자,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한겨레출판, 2007), 21쪽에서 재인용.

4) 유럽 e-Twinning 네트워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etwinning.net 사이트를 참조. 

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일이 유네스코를 통해 폴란드에 역사대화의 손을 내민 것처

럼, 한국이 유네스코를 통해 동북아시아 역사대화를 이끌어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독

일은 당시 동유럽으로 관계를 확대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고, 이러한 동방정책을 추구하는 수

단의하나로폴란드와역사대화에주목하게되었다. 동북아에서도머지않아이런일이일어나

길바라면서몇가지제안을해본다.

1) 유네스코 차원의 역사공동위원회 운영

앞서언급한것처럼유네스코차원의동북아지역협력사업은민감하지않고부담없는활동

위주에서좀더본질적인문제에접근하여한단계성숙한협력사업으로나아갈수있도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 얽매여 있는 중국위원회나 일본위원회보다 한국위원회가 선도적

인역할을맡아야한다. 

현재한-일이나 일-중 역사연구공동위원회가 모두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국 외교부가 공동위원회 운영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공동위원회가 국제이해,

인권, 평화와 같은 유네스코의 이념을 공통지반으로 삼아 좀더 학술적으로 활동하고 또 활동

방향에서도 공동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교과서 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담당기

관을각국유네스코위원회로통일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공동연구도물론중요하지

만 정작 중요한 일반인의 역사인식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는 역사교과서만큼 강력한 것이 없

고, 위에서살펴본것처럼유네스코라는지붕이역사교과서공동위원회에자율성과공동의가

치지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유네스코중국위원회나 유네스코일본위원회 모두

이 취지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의 노력과 상황변화에 따라서 실

현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을것이다. 

2) 교사교류 사업

현재 일본 문부과학성은 해마다 한국의 교원들을 대규모로 초청하여 양국 교원간 교류와 상

호이해를증진하려고힘쓰고있고, 규모면에서는작지만한국교육부도일본교원들을맞아들

이고 있다. 이 교원 교류사업을 양국의 유네스코위원회들이 담당하고 있어서 이를 유네스코

역사대화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양국의 교원들이 만나 유네스코의 이

념과그에따른역사대화의의의에관해의견을나누고공동역사교재로시범수업을하는것과

같은활동을하면좋을것이다. 이런경험이쌓이고또널리퍼질수록동북아역사화해의저변

은 넓어질 것이다. 때마침 일본 정부는 교원 교류사업을 중국하고도 개시했다고 하니 3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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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1948. 12. 10)은 전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고, 평등하며 저마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 평화의 기초가 되고, 인권에 대한 무

시와경멸은인류의양심을짓밟는야만적행위를가져왔다고천명하고있다. 

굳이 세계인권선언의 권위를 빌려오지 않더라도 인권과 평화, 평화와 인권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의한쪽면에만구멍을내는것이불가능한것처럼, 밀접한관계에있다. 곧, 인

권이없으면평화도없고, 평화가없으면인권도없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의 인권현실을 짚어보며 평화를 그려보는 작업은 언제나 유의미할 것이

다. ‘평화캠프’를 위해 쓰인 이 글은 구체적인 인권현실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인권의 기초

적인측면, 즉보편성의측면마저‘차별’에직면에있음을확인하고있다. 

카넬 바삭(Karel Vasak)이 인권을 3세대로 구분한 이후,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경제적, 사

회적, 문화적 권리보다 선취한 권리라는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다. 즉, 유엔의 B규약은 1세대

권리로, A규약은2세대로권리로여겨졌으며, 바삭이‘연대의권리’라이름붙인3세대권리는

평화권, 환경권등을포함하는권리로여겨져왔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이르는 인권의 여러 목록들은 세계인권선언의 경우 전문, 대한민국 헌

법의 경우 제10조에 규정된“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어떤

권리든 인권의 목록에서 언급되는 권리들은 모두 인권의 제1원칙인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자연권으로해석하든, 또는피조물이받은은총으로여기든간에인권은모두여

기서시작하고있다. 

나는너와다르지만, 같은인류로서서로존엄하고가치있는존재라고인정하자는것이인권의

아울러 동아시아 대학생들의 e-Twinning 프로젝트를 권장하는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추진

할수있을것이다. 유네스코의UNITWIN 프로그램은선진국과개도국대학간협력에초점이

있지만, 이를 창조적으로 변용하여 동아시아 대학생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e-Twinning 프

로그램으로추진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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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현장에서 본 평화

오창익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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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2명이 키스하는 배경 그림과 함께 군 인권 영화 상영, 동성애자 강연 및‘국회의원과 함께하

는 간담회’등의 행사 일정도 소개됐다. 

이번 행사는 군인권센터가 평소 안면이 있던 의원실에 연락해 잡혔다고 한다. 이 단체의 임태훈

(36) 소장은 지난해 4월 민주당에 청년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가 탈락했었다. 그는 10일“입대

를 준비하는 동성애자들에게 군내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비해 사전 교육을 하려는 것”이라며“포

스터가 자극적이란 지적도 있지만 동성애자의 애정 표현도 자연스럽게 받아줄 필요가 있다”고 주

장했다. 

성적 소수자 문제는 진보진영에서도 민감한 문제다. 특히 민주당엔 내부에 보수적 시선이 강하다.

종교계를 의식해서라도 대놓고 옹호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대선을 앞둔 12월 13일, 민주당 김진표 종교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민주당은 동성애∙동성

혼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며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

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터가 알려지자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왜 우

리 의원들의 이름이 저런 포스터에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의원들은 발을 빼는 분위기다. 김재윤 의원은“의원실 실무자가 참여하는 정도

로 알고 있었는데 2박3일 캠프까지 연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군인

권센터 측에 실무진의 참석도 곤란하다고 알렸다고 한다. 장하나 의원은“당초 행사 참석은 어려

웠다”며“포스터가 동성애자를 폄훼하는 듯이 비춰져 해당 단체에 항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노

회찬∙박원석 의원 측은 의원 본인이 참여하려는 행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공격에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공격까지를 하나의 기사를 통해 노리고

있다. 일타이피다. 그리고전형적으로악랄한기사다. 조중동등수구언론에서이런식의기사

를 찾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다. 짧은 머리를 한 극우청소년들이 아니라,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제도 언론이 차별을 조장하고, 소수자를 배제하고 있다. 인권의 기본, 인권의 기초가 언

론에의해허물어지고있는상황이다. 

중앙일보의보도이후이행사를주최한단체에는항의전화가빗발쳤다고한다. 주로5-60대

여성들인데, 어떻게 전화했냐고 물으니, 교회 목사님이 시켰다고 순순히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단다. “불쌍한 사람들, 미워해선 안 되고 사랑해야 하나, 치료해줘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부추기는 단체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단다. 하긴 WCC 세계대회를 앞두고,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보수와 진보가 결집해‘동성애 반대’등의 강령을 채택했고, 많은 개신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치기까지 하는 상황이니 이런 식의 반응은 한국사회에서는 어쩌면 자연

시작이다. 다름, 곧 차이는 인간 존엄성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사람이 모두 같다면

귀할 까닭도 존엄하거나 가치 있을 까닭도 없다. 하지만 이‘차이’는 곧잘 차별, 때론 심각한

차별로이어지기도한다. 

한 수구언론에 나온 보도물을 보자. 지난달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에서 군인권센터 주최로

‘게이 예비 입영자 인권캠프’라는 행사가 열렸다. 중앙일보가 이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를 문

제삼아야당국회의원들을공격대상으로삼았다. 

남자둘키스하는포스터에내이름이‘화들짝’

‘게이 예비 입영자’캠프 공동주최자로 소개되자 해당 의원들“금시초문”

야당 의원들이 동성애자 캠프에서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

라는 시민단체는‘Military Gay(게이 예비 입영자) party’라는 이름의 캠프를 18-20일 연다. 군

인권센터는 캠프의 내용을 소개하는 포스터(사진)를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동 주최

자로민주통합당김재윤∙전순옥∙장하나의원실, 진보정의당노회찬∙박원석의원실이적혀있다.

[중앙일보] 

입력2013.01.11 03:00 /수정2013.01.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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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숫자이다. 일 년 동안 3만4천3백6십1명이 단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한국사

회의현실이다. 벌금형은애초징역같은자유형의폐해를극복하기위해고안된제도이다. 신

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은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고, 직장을 잃게 만들어 생업에 종사하

는 것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늘 비인간적인 형벌, 야만적인 형벌로 꼽히고 있다. 경미한 범

죄의경우에는징역형대신, 벌금형을선고해, 범법행위에대한경종을울리는대신, 감옥에까

지 가지는 않도록 하자는 거다. 그렇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에 5만원씩 쳐주는 감옥행

이 기다리고 있다. 죄의 경중이나 범죄자의 상태 따위가 아니라, 오로지 가난 때문에 매년 3

만명이넘는사람들이감옥을가는나라는정상적인나라가아니다. 이런나라는차라리망하

는게낫다고말하는것도어색하지않을정도로엉망진창인상황이다. 

벌금은 한꺼번에 일시불로 내야 한다. 할부도 없고, 나중에 낼 수도 없다. 카드 납부도 당연

히받아주지않는다. 당장목돈으로100만원을마련하지못하는사람들도10개월할부나최소

한 6개월 할부만 해줘도 벌금을 낼 수 있을텐데, 이런 제도는 도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검찰

징수사무규칙>에벌금유예나일부조정할수있는규정이있지만, 그런규정은검찰청징수계

직원의사무실책상서랍안에만처박혀있을뿐이다. 

벌금액수를 똑같이 매기는 것도 문제다. 소득 차이가 1만 배 차이가 나도, 매기는 벌금액수

는 똑같다. 똑같은 수백만 원의 벌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껌값이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는 감옥에 가서 고스란히 몸으로 떼워야 할 무거운 형벌이 된다. 이렇게 법 앞에 만인이 평등

하다는헌법의기초가오로지돈때문에흔들리고왜곡되는나라는세계어디에도없다. 

이런 고약한 한국의 인권현실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만약 평화가 한때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답답했던 시절에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

미한다면 또 모를까. 평화를 위한 인권, 인권을 위한 평화는 상호 밀접한 연관 속에서 존재하

기에, 기본적인차별문제도해결하지못한상황에서평화란어림도없는일이다. 

앞의 중앙일보 기사도 마찬가지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정말 기본적인 부끄러움도 없나 보

다. 기사를데스킹하는선배들이나, 기사게재를결정한부장, 국장등의고위간부들도마찬가

지다. 차별을조장하면서정적그게아니라면정치적으로타격하고싶은야당의원들을공격할

빌미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파렴치한 일인지,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에 기대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념에 기대든, 또는 오로지 자기 가족만을 챙기고 보살피고 싶은

마음에 기대든 간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 아마 이 기사를

스러운일일수도있다. 

보통의 경우, 이런 테러에 가까운 봉변을 당하면, 지지자들은 결집하고, 단체의 경우 회원

가입이늘어난다. 하지만군인권센터에는그런일도없었다. 성소수자들은조직화되어있지못

했고, 자신을드러내구체적인지지의사를밝히는것도정말이지쉽지않은일이기때문이다.

문제의캠프에강사로초대받았다. 토요일아침, 서른몇명쯤되는스무살남짓의젊은이들

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 듣자하니, 주최 측을 비롯해 참석자 전원이 게이라고 했다. 인권운

동을 하는 덕분에 게이나 레즈비언 같은 성소수자를 만나는 일이 많았지만, 어떤 모임에서 나

만 빼고 모두가 성소수자였던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 거다. 그렇다고 특별한 감흥은 없었지만,

성적지향에있어늘다수자의지위에있던나도어떤모임에서는거꾸로성적소수자가될수

있다는것은신선한발견이었다. 

강의 말미에 질문을 받았다. 어떤 젊은이가 당신의 자녀가 성소수자라고 밝힌다면 어떻게

하겠냐고물었다. 이런식의질문은물론처음이아니다. 그래서답변도늘준비되어있다. “애

들은 애들 인생을 사는 건데, 내가 뭐라 할 게 뭐 있나.”그러자 다른 한 젊은이가 나더러“아

빠!”라고불렀다. 다들웃었다.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이 병사도 마찬가지다. 수십 장의 유서를 썼지만,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단 한마디였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달라. 성소수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주

변사람들에게인정받지못한다는거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절규는 성소수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외국인들, 지역차별

에시달리는특정지역사람들, 가난한사람들, 비정규직, 학교에서도지역에서도심지어가정

에서도내몰린어린청소년들, 외모로차별을받는사람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차별과 배제에 시달리고 있다. 한

국의인권현실은이렇게고약하기만하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여부, 학력, 학벌, 출신지역, 직업, 종교, 기

타 뭐든 근거가 될 만한 온갖 것들이 모두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차별은

인권과 헌법의 원칙을 허물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지만, 차별 때문에 처벌받거나

혹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숨마저 앗아갈 정도로 치명

적이지만, 차별을범죄로처벌하거나, 그게아니라도최소한문제시하는인식도별로없다. 

내가일하는단체가상반기에역점을기울여진행하려는캠페인<기억하라! 34,361!>도그런

차원에서의 문제제기다. 34,361은 2011년 한 해 동안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힌 노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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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의씨앗들(Seeds of Peace) 운동

<평화의씨앗들>은‘내가평화의씨앗이다’는각성을하고, 남북한평화통일을위해기도하고

헌신하는사람들의모임입니다. <평화의씨앗들>은

첫째, 남북한평화통일을기도합니다. 

둘째, 평화통일의날을맞이할준비를합니다. 

셋째, 평화통일과그이후사회를위해일할피스메이커를키우는일에동참합니다.

철원은 국경선 마을입니다. 분단과 갈등의 현장 마을 철원에서 우리는 남북한 평화통일을

기도하고, 그날을준비하고, 피스메이커를양육하는일에전심전력을다하려고합니다. 

155마일국경마을과전국방방곡곡에<평화의씨앗들>이많이생겨나기를기도합니다.

2. 철원은? 

�궁예의태봉국수도

�한반도의중심지역

�남북한-강원도-철원의분단: 남철원북철원

�DMZ-한국전쟁격전지(백마고지, 피의능선)

쓴다음제대로된욕도한번먹어보지못했을수도있다. 만약비판적인댓글이달렸다면, ‘호

모의농간’정도로치부하고넘어갈지도모를일이다.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그저 형집행력만 높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단지 돈이 없어 감옥

에가는수만명의사람들의절규는아랑곳하지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나라,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되어 집회와 시위가 사실상의 허가제가 된 나라, 

종교, 학문, 거주이전, 신체의 자유 등이 극심한 왜곡 현상을 보이는 나라, 

일제와 박정희조차 극복하지 못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노골적인 시민 통제시스템을 갖춘 나라, 

그리고 이웃의 고통에 아파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나라,

이런 식의 표현을 끝도 없이 이어갈 수 있는 나라에서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내게주어진제목처럼“인권현장에서본평화”는거의볼수없는상태, 보이지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공화국의 기본 이념마저 외면당하는 상황, 차별이 노골화되고 일상화되

어있는상황에서평화를이야기하는것은공허하다. 

다시 카넬 바삭의 분류에 따르면 인권은 1-2-3세대에 걸쳐 발전해 왔다(꼭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맞는것은아니지만). 평화는시민적, 정치적권리를보장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 권리까지 제대로 보장하고 난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아직 시민

적, 정치적 권리, 곧 제1세대 인권에서도 숱한 문제에 직면해있다. 차별 문제에서 보듯이 많은

경우는아직1세대인권을시작조차못한상황도적지않다. 

그렇다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인권 그리고 평화운동

은 더욱 촉진되어야 하며,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운동만이 현실을 바꿀 수 있기 때

문이다. 세상을바꿀수없으면더망가지지않게하기위해서라도그래야한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조직하고, 역량을 비축하고, 19세기 파리의 어느 골목에서처럼 인권과

평화의적들이함부로넘어설수없는바리케이드를쌓아튼실한진지를구축해야한다.

평화에관심있는연구자들이우리사회의상식에대해서도관심을갖기시작하는것은어쩌

면튼실한진지를위한작지만구체적인시작일수도있겠다는생각도해본다. 

철원 비전과 남북한 평화 통일 운동

정지석 (평화의 씨앗, 국경선평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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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원남북평화통일운동-세가지소명

�<평화의씨앗들> 운동(Seeds of Peace)

�국경선평화학교(Border Peace School: BPS)

�소이산평화기도순례(Peace Prayer Pilgrim: PPP)

6. <평화의씨앗들> 운동

“내가 평화의 씨앗이다”

�씨알각성운동

- 남북한평화통일을기도

- 평화통일의날을맞이할준비

- 피스메이커양육에동참, 지원

�전국방방곡곡과해외교포사회

�현재, 평화의씨앗들-강화, 뉴욕모임…

7. 국경선평화학교BORDER PEACE SCHOOL(BPS)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마태복음 5: 9)

�피스메이커들을길러내는학교

�남북한을잇는대화-화해의공동체

�세계평화연구, 운동, 교육센터

�49,463(2010년)

�유치원14개(공립11/사립3) 

�초등학교(16)

�중학교(5)

�고등학교(5)

�대학(UN 평화대학의꿈)

3. 철원-작은팔레스타인

�남북한분단-휴전-국경선마을

�4개읍, 농민과군인-군사지역

�3.8선이북-남철원과북철원

�경원선(서울-원산-함흥-러시아-유럽)

�내금강전기철도

4. 평화의씨앗들-철원비전VISION

�평화통일의꿈

�한국전쟁→평화의나라

�분단대립→일치와협력

평화의 나라를 향한 준비를 하자

“해방이 아무 준비없이 왔다. 싸워 얻은 것도 아니요, 미리 예측하고 기다렸던 것도아니요,

물자도없이, 기술도없이, 국민적정치훈련도없이, 문화창조의정신력을기른것도없이도

둑같이 왔다. 말하자면 아무 준비도 못한 채 무대 위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은 배우가 된 셈

이다. 그배우는화있을진저”

(함석헌의<뜻으로본한국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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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운영계획

�교회 민족 미래 (평화통일) 장학금

�피스메이커 육성 장학금

(현재: 뉴욕 우리교회, 새길교회, 기장 경기북노회, 평화의 씨앗-철원교회, 강화모임)

- 자체기금사업: 농사(쌀, 과일, 축산), 사업

- 후원금

12. 소이산평화기도순례(Peace Prayer Pilgrim)

�안보관광 → 평화관광 → 평화순례

�민족분단 DMZ는 관광길이 아닌 순례길

�기도의 길

�“평화통일 - 민족 치유”

�“친구 치유”

�“믿음 회복”

한국 사람에게도 세계적 사명이 있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 더구나 그 지

도적지위에섰다는사람들은한국을위해생각하고, 이사회를사람사는것다운사회로만들

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 저들은 거기 대하여 아무 생각도, 세워놓은 의견

도없는것이아닐까? 우리는일찍이그런것을들은일이없다. 생활개선도말하고사회개량

도부르짖고국민운동도요새와서는많이말하지만, 우리가세계를위하여, 인류를위해서이

것을해야한다고힘있게믿는바를주장하는것을들은일이없다. …

그생활에서생각하면당장의목숨을이어가는것도문제인데어느겨를에인류의일을결정

할여유가있을까? 세계적이니뭐니하는것은우리에게는일종의사치요, 주제넘은생각같다.

그러나그래서는안된다. 살았다함은할일이있다는말이다. 생(生)은명(命)이다. 하나님이

명령하는것이삶이다. 삶은함이다. 

8. BPS 8개트랙의커리큘럼

�평화학: 평화학 입문, 평화 영성, 인권평화, 평화교육, 화통(비폭력) 대화법, 갈등해결과

중재법, 남북한-국제평화론

�평화봉사실기: 집짓기, 환경유기농업, 건강과보건

�영어Peace English(기초회화, 영어공문작성, 국제회의)

�치유요가(요가지도자1급, 2급, 3급)

�평화순례: 국내-해외평화현장순례

�평화인문학: 동서양고전읽기(논어, 플라톤, 어거스틴, 노장…)

�문화예술: 다큐멘터리제작, 한국춤, 택껸, 도자기, 사진

�특강& 석학초청한주간대화: 마을주민공개

9. BPS 개교일정

�일시: 2013년3월1일오후3시-5시

�장소: DMZ 평화문화광장

�교수진: 22명(국내) / 7명(해외)

10. BPS 중장기계획

�평화교육공동체마을-교실과도서관, 집과게스트하우스

�평화운동가명상휴식재충전리트릿센터

�155마일국경선마을10곳에형성



평화학워크숍

�디터 젱하스의 평화론: 복합구성과 문명화
이동기 (IPUS) 

�민주평화론에 대한 이해
송영훈 (I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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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심과전제

지난 40년 동안 독일 내지 독일어권 유럽에서 평화학의 학문적 이론적 발전에서 가장 주목

할 인물은 단연 디터 젱하스(Dieter Senghaas)다. 그는 요한 갈퉁과 더불어 유럽 내‘비판적

평화연구(Kritische Friedensforschung)’조류의가장독창적이고열정적인학자의한명으로

간주된다. 1960년대후반부터등장한이‘비판적평화연구’의조류는안보문제나전쟁방지에

초점을 맞춘 기왕의‘전통적인’평화연구 경향과 꾸준히 비판적 대결을 벌이면서 폭력과 전쟁

의 구조적 원인과 사회적 근원을 문제 삼았다. ‘비판적’평화연구는, 지배적 권력관계의 안정

화에복무하는‘평정연구(Befriedungsforschung)’에불과한‘인습적’평화연구와는달리, 현

존 사회 체제의 자기파괴에 대항하는 근본적 체제‘비판’의 성격을 지녔다. 바로 그와 같은 관

점에서 젱하스는 무엇보다 미국의 선구적 평화학자 칼 도이취(Karl Deutsch)의 영향과 갈퉁

의 지적 자극을 받아들여, 수많은 저작과 논문들로 다양한 방법론적 논의와 현실 비판적 연구

를 선보이며 독일 내지 독일어권 유럽의‘비판적 평화연구’를 선도했다. 특히 그가 1990년 초

반부터 적극 초들고 있는‘문명화프로젝트로서의 평화’론은 최근 유럽 평화학의 가장 의미 있

는 지적 성과로 간주된다. 전쟁과 폭력 및 적대적 갈등의 해결책을‘문명화’에서 찾는 젱하스

의 평화론은‘시민적(zivil, civil) 갈등 조정’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적 대안으로 연결되기에 단

연눈길을끈다.

그런데 비판적 평화연구의 다양한 조류 내에서 갈퉁의 구조적 폭력론이나 에른스트-오토

쳄필(Ernst-Otto Czempiel)의민주평화론, 또는여성주의적관점의평화연구가아니라특별히

젱하스의평화론이관심을끄는또다른이유는무엇보다그가평화를‘복합구성(Konfiguration:

디터 젱하스의 평화론: 복합구성과 문명화

이동기 (I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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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여섯가지초석(꼭지점)을잡았다. 이때젱하스는자신의문명육모론이“좋은사회”내지

“좋은 국제사회”론이 아니라 애초부터 평화론으로 구상되었다고 명료하게 밝혔다. 다시 말해,

젱하스의문명육모론은흔히사회철학이나정치사상의영역에서추상적으로구상되는이상사

회론류의 논의가 아니라 역사-경험적 관찰에 근거해‘어떻게 하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젱하스는 비록‘문명(Zivilisation)’이

라는 개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노베르트 엘리아스의 문명화론에 큰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좋은문명’그자체에대한구상을목표로하지도않았다. 

아울러 젱하스가 평화를‘문명화프로젝트’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한“추상적이

고-보편적인”의미가아니다. 그것은철저히“근대화가 진행중인또는근대화한 사회내부와

그근대사회들간의평화문제”를지시한다. 젱하스는‘근대’사회의특징을강조하며전근대

전통사회와 근대사회를 구분한다. 그가 보기에 전통사회는 신분에 따라 사람의 지위가 이미

정해지는 정적인 사회인데 비해 근대사회는 지속적인 세속적 해방 과정의 결과로서 전국적으

로확대된교통망과도시화, 문맹극복과정치적공동결정의확대등을특징으로갖고있다. 그

결과로 근대사회는 성격 자체로 보면 과거보다 더욱 더 갈등과 폭력의 잠재력을 많이 가진 사

회가 되었다. 다시 말해, 근대사회는 전통사회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변화로 인해 다원주의가

지배한다. 다원주의는 무엇보다 자아상과 세계상의 차이나 서로 다른 정의관을 전제로 한 정

체성의다원주의고이익의다원성을의미한다. 그렇기에젱하스가보기에갈등잠재력이높은

다원적근대사회가장기적인폭력갈등또는유사내전상태내지실제전쟁으로치닫지않도

록하기위해서는공존을위한협정내지합의가필요하다. 그것은그자체로는극복하기쉽지

않은견해와이익의차이들때문에더욱절실해지는것이다. 결국근대사회에서이공존의형

식과규칙을발견하는것이바로결정적인문명적과제라는것이젱하스가내세우는평화론의

출발점이다. 젱하스는 이 공존의 성패에 평화가 달린 것으로 보았고 그렇기에 근대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비폭력적이고 건설적인 갈등해결의 지속적인 형식을 발견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협약을 통해서 공동체 내부 및 공동체들 간에 사람들의 공동생활

을‘문명화’하는 것이 평화였다. 그렇기에 젱하스의 사유에서는 문명화의 성공과 평화란 사실

상동일한현상을지칭하는것이다.

그런데 젱하스의 문명화프로젝트로서의 평화론은 먼저 근대 사회 내부에서 내적 평화가 달

성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에 집중한다. 젱하스에 따르면‘복합구성으로서의 평화’는 아래 여섯

요소들에의해역사적으로만들어지는것이다.

configuration)’의 문제로 보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평화학은 지금까지 주로 분단문제의

극복이나남북관계의개선을위한정치적분석의자장또는현실평화운동이나화급한평화요

구적 주제의 환기를 위한 지적 관심의 제고 차원에 제한되었다. 평화연구가 실천적 요구에 조

응하면서도 학문 제도적으로 자기정립하려면 그것에 걸맞은 이론적 방법론적 숙고와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특정 정치적 문화적 갈등 요인들의 단선적

이고 병렬적인 해결이 아니라 다양한‘비평화(peacelessness; Friedlosigkeit, 평화부재)’의

구조와 문화의 다층적 연관관계를 해명하고 평화 형성의‘다층적 복합 강령(mehrfaches

Komplexprogramm’(젱하스)을찾는것일테다. 

1990년대 초반 젱하스는 오랫동안 현실적 정치의 준칙으로 간주되었던 <평화를 원하면 전

쟁을 준비하라 Si vis pacem, para bellum>’(원평비전 願平備戰)을 비판하며 그것에 대비되

는‘<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 Si vis pacem, para pacem>’(원평비평願平備平) 원칙

을 평화론의 전제로 내세웠다. 젱하스는‘민주주의를 원한다면서 독재를 준비할 수 없’는 것

처럼 평화를 원한다며 전쟁을 준비할 수는 없고 평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들을 구상하는 논의

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젱하스는‘인과적 평화주의(ursächlicher

Pazifismus)’를 내걸었다. “어떤 결과를 제거하려면 먼저 그 원인을 제거해야한다. 다른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앞의 그 원인 대신에 그 결과를 낳을 다른 원인들을 정착시켜야

한다.”‘원평비전’식의 안보론적 평화사유를 극복하며‘적극적 평화’의 사회내적 전제 조건들

을 전면적으로 주제화했다. 안정적인 평화를 가능케 할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 즉

‘건설적평화구상’이이제젱하스의연구과제가되었다.

2. 문명육모론

앞선 평화학자들의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와 복합강령이라고 종합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제외하면, 1990년대 초반부터 젱하스가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있는 갈등해결과 평화 정착의

모델은‘문명 육모(Das zivilisatorische Hexagon)’론이다.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은 젱하스가

이 모델을“추상적인 이론”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오히려“경험과학적 발견의 정리”라고 강조

한다는 사실이다. 젱하스는 한 사회의 평화 보장의 문제를‘문명화 프로젝트’로 간주했으며

유럽에서 그 프로젝트가 성공한 경험에 근거해“문명화되고 지속적인 비폭력적 갈등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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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전통사회에서근대사회로의변화는다양한기능분화를초래했다. 그것은예측가능성과

안전에 대한 기대를 요구하고 경제적 연루를 낳으며 기능적 역할 세분화의 긴 연쇄를 통해 작

동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연루와 연쇄는 다시 감정 통제를 강제한다. 자기통제와 자기지배는

공격성 제어와 폭력 단념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용과 타협 능력을 위해서 중요하다. 폭력독

점과법치국가는감정통제가없으면허약한골조에불과할것이다.

넷째, 선거및정치결정과정에의민주적참여. 사회변혁과광범한사회이동의결과로새로운

사회 계층은 항상 민주적 참여 권리를 요구하게 된다. 다원적 이익발현 그리고 상승과 하강으

로의 사회이동은 정치체제의 지속적인 민주화를 필요로 한다. 지속가능한 문명화를 위해 필수

적인것은다양한이익들의광범한발현능력과유연하고개방적인민주체제로의통합이다.

다섯째, 모든 시민의 기본권, 특히 사회적 인권까지도 보장해줄 사회 정의. 사회정의는 분배

정의와 기회균등을 포함한다. 사회이동이 심하고 정치화된 근대 사회에서 사회정의와 공정성

을 둘러싼 대결은 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근대 사회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불평

등에기초해있기때문에사회정의의실현은문명화된사회생활의광범한수용의구성적조건

이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는 물질적 토대와 그것을 통한 충분한 적법성 없이 존재하는 셈

이다.

여섯째, 갈등을 타협과 관용에 기초해 해결할 수 만드는 건설적인 정치적 갈등문화. 앞의 모

든요소가갖추어진다면서로다른이해관계를조정하고비폭력적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갈등에 대한 생산적인 대결과 타협 지향적 해결 능력이 정치행위의 자명한

정향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역으로 이 건설적 갈등해결의 정치문화와 민주적 논

쟁문화의기초하에서만법치국가와폭력독점이제대로작용할수있다.

젱하스는이여섯가지문명구성의기본요소가서로어떤작용을하는가에따라평화보장

또는폭력확산이달려있다고보았다. 요컨대, 젱하스의핵심주장은평화란위에서언급한그

문명화 요소들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정치적 사회적 정착의 결과라는 것이다. 젱하스는“한

편의 정치와 사회의 문명화, 다른 한편의 평화란 동일한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일국 내부

및 국가 간 차원 둘 모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문명화 내지 평화는 폭력사용의 방지를 지향

하는비폭력적인정치적과정으로이해될수있고, 바로그과정에서사회집단내지국가나민

족 간 그들의 존재를 위기에 빠트리지 않고 그들 개개인 내지 일부의 삶의 이해관계나 정의감

이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만들 조건들이 합의와 타협을 통해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위의

문명육모론은 원평비평(Si vis pacem, para pacem)의 규준으로서 헌법정치, 민주제도, 물질

적복리및정서적전제조건을모두포괄하고있다.

<그림 1> 복합구성으로서의 평화

첫째, 시민의 무장해제와 폭력의 탈사유화를 의미하는 국가의 폭력 독점. 젱하스가 보기에

는폭력독점을통해서만공적갈등들의문명화내지신뢰할만한비폭력적해결이가능해진다.

사회구성원이폭력을개인적으로사용하는것을원천적으로막을공적권위와권력이모든비

폭력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이 때 물론 공권력의 정당한 독점 내지 법공동체의 확보가

관건이다.

둘째, 폭력의 공적 독점이 전제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을 법치국가. 젱하스에 의하면, 폭력

독점의 법치국가적 통제가 전제되어야 폭력독점이 용납 가능해진다. 법의 지배를 말한다. 법

치국가적 헌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 질서들은 폭력독점의 틀을 잡으며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본권보호, 법률을통한인권보장, 법앞에서의평등, 권력분립, 자유선거, 정치참여

의 권리 보장, 검찰과 재판관의 독립성, 법정에서 공정한 심리와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그 법

치국가의구성요소를이룬다.

그렇게 보면, 평화사회의 형성에서 폭력독점과 법치국가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논리적으

로보나역사적으로보나폭력독점이이루어지않은민주적법치국가의정착을상상하기는어

렵다. 그러나 법치국가는 일단 형성되고 나면 폭력독점을 통제하는 구현체가 된다. 역사발전

과정을 보면 먼저 폭력의 거친 독점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 장기간에 걸쳐 폭력독점의 통제 기

관과방식들이획득되고인정되었다.

셋째, 갈등상황에서의감정통제및사회구성원사이의상호의존과그것의영향을통한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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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와함의

젱하스가 제시한‘복합구성적’관점의 평화론은 평화 구성의 다양한 원인과 조건들을 연관

시키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평화론의 중요한 이론적 성취다. ‘원평비

평’의 준칙에 기초한‘인과적 평화주의’의 관점은 평화학이 단순히 비평화 현실에 대한 비판

을 넘어 적극적으로 평화의 조건을 구상하는 데까지 나아가야함을 제대로 시사했고, 문명육

모론은 그와 같은‘건설적 평화구상’의 인식지평과 사유 양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시

했다. 그러나 유럽과 역사적, 정치적 배경이 다른 한반도 내지 동아시아에서‘문명육모 평화

론’의맹목적수용은현명하지못하다. 다양한맥락의차이를고려해야하고동아시아가고유

하게 지니고 있는 (비)평화의 조건들을 더 살피고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일본제

국주의의 국가폭력을 둘러싼 과거청산의 과제와 연결된 화해와 기억의 문제는 젱하스에게는

독자적 의미가 없었지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역사적 무게와 현실적 중요성이

있다.

한편, 오랫동안 남북 간 냉전적 대결과 분단의 지속으로 한국에서 평화연구는 분단문제나

남북한의 대결 극복에 대한 논의에 집중 내지 제한되었다. 분단문제 내지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관심과 논의가 평화 연구를 과도하게 지배해 결국 평화와 관련한 독자적 연구 주제와 관

점을 축소해 온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할 것이다. 물론, 한반도‘평화의 복합구성’에 대한

탐구 과정에서 분단 문제를 중심에 세우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런데 그것이 한반도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의 보조로 축소, 환원(‘분단체제론’, ‘평화국가론’등등) 되기 보다는 오히려

평화 그 자체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논의의 정립과 확산으로 상승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보인다.

남북한의 분단이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겪는‘평화부재’의 유일무이한 요인이라면 그것의 극

복자체가바로평화구성(figuration)으로현시하겠지만, 분단이한반도‘비평화’의단일한규

정 요소가 아닌 바에야, 비민주적 정치문화의 지속과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관용 및‘자폐적

적대성’의재생산등과의연관성에대해더세밀한분석, 특히‘복합구성적(configurative)’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게다가 젱하스의 평화론은 어떤 영속적인 평화‘상태’가 아니

라 지속적인 평화의‘조건’과‘과정’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함의가 있다. 결국‘한반도

발 평화이론’도 남북한 분단에 대한 더 나은 이해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분단‘갈등’의 해결을

비롯한, 더 많은 평화의 조건들의‘복합구성’과정을 얼마나 정밀하게 분석하고 상상하는가에

달려있다고볼수있다.

그런데여기서‘복합구성’의관점은다시금결정적으로중요하다. 비판적-반성적문명화론적

관점의이문명육모론은특정한이상적근대의‘구성’(figuration)이아니라서구사회에서발

생한 기형화된 문명발전의 경험에서 출발해 문명의 오도된 발전경로들에 대한 사회비판을 가

능케하고그것을통해평화를위한이론적분석을시도하는것이다. ‘평화를복합구성으로생

각하는’관점이야말로 기능적으로 다분화된 근대 사회의 복합체를 모두 포괄하면서 상호의존

적 기제의 작동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명육모의 여섯 가지 초석들은

자가 발전한 피드백 기제를 통해 일종의 재생산의 틀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문명화 구성 요

소인 이 여섯 가지 초석들은 긍정적 피드백 기제나 부정적 피드백 기제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문명육모는 그 자체로 완결된 이상 상태가 아니라 여

러요소들의 상호의존 속에서자칫부서지기 쉬운‘허약한 구조’가될수도 있다는말이다. 게

다가 인식 내적 논리로 본다면 문명육모는 이미 역사적-발생적 패러다임이다. 그렇기에 각각

의 구성요소들이 점점 더 명료하게 자리잡아갈수록 그것은 단순히 각각의 개별 구성요소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것들의‘복합구성’을 특징으로 갖게 된다. ‘복합구성’이란 엄밀하게 말

한다면 무엇보다“구조적 인과성”을 지시한다. 전체로서의 문명육모는 점점 더 다양한 피드백

과정을통해인과적연관과상호작용의구조를만들기때문이다.

다른한편, 역사적인관점에서본다면이문명육모는일종의발전과정으로볼수있다. 젱하

스는 이 문명화 규준들의 형성을 유럽사 발전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

렇지만 유럽 경험에서 나온 그 규준들이 여타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보편성을 지닌다고 내세

웠다. 젱하스가 보기에 애초 서유럽 그리고 현재 OECD국가들에서는 이 여섯 개의 초석이 하

나씩쌓여서놓여졌다.

덧붙여, 젱하스는 일국 내의 문명화 갈등 해결 모델을 국제 관계에도 옮겨 적용하고자 한다.

이 때 그는 하나의 세계국가를 통한 평화구축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것은 현실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동종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오히려‘복합구성으로서의 평화’론은 세

계의 구조적 이종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문명육모론에 근거한 세계평화질서는 지역평화

지대와“지역의 유사-국가연합적 질서”로서의 국제체제가 서로 보충하며 상호 안정시키는 과

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젱하스는 바로 유럽연합이 그 모델이고 앞으로 다

른지역에서도그와같은발전과정이재현될것이라고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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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평화지대vs. 전쟁지대

제2차 세계대전 후 지난 약 70여 년 동안 부유한 산업국가들에서 다른 어떤 시기보다 많은

것들이 이뤄졌다. 경제적 공황과 인플레이션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부의 확산

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이뤄졌다. 부유한 이들 국가에서도 부의 불평등과 절대빈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부는 단지 지배계급(ruling class)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다양한계층이누릴수있게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제2차 세계대전 초래한 대규모 인명손실과 물리적 파괴 등에 따른 많은 국가

들의 경제적 폐허를 딛고 나타난 것이다. 오늘날 모든 국가들, 특히 선진 사업국가들은 무역,

투자, 통신과여행등으로인하여서로밀접하게연결이되어있다. 대부분의유럽과북아메리

카의 시민들은 항공교통을 이용한 여행을 즐기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 간의 경제는 더욱

상호의존적으로 되고 있다. 성장과 인플레이션, 공황 등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이되기

쉽다. 그렇지만 이들 나라들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

하는데상호협조를하는경향이있다. 

경제적 성과에 대한 이해와 평가 못지않게 부유한 산업국가들 간의 평화로운 관계 유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의 이해와 평가가 있어왔다. OECD 회원국들은 1945년 이후 상호 간에

참고문헌

�이동기, ‘디터 젱하스의 평화론: 문명화의 복합구성’, <평화학연구> 2013, 봄호.

�Senghaas, Dieter. Pioneer of Peace and Development Research, Bremen: Springer, 2013

�Dieter Senghaas, 2001: Civilizing Conflict: Constructive Pacifism as a Guiding Notion for Conflict Tranformation, in

Berghof Handbook for Conflict Transformation, Berghof Research Center for Contructive Conflict Management,

Berlin, pp. 1-18.

민주평화론에 대한 이해�)

송영훈 (IPUS)  

�) 이 원고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 평화인문학연구단의 <제1회 평화캠프>의 발제를 위해 작성된 것이다. 원고를 인용하려면 저자에게
email(yhsong@snu.ac.kr)을 통해 사전허락이 있어야만 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12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모든 내전은 저개발국가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 세계는

평화지대와혼돈지대(a zone of turmoil)로나뉠수있다.2) 

왜이러한현상이나타나게되었는가? 이에대한대답을구하는일은지난한작업이다. 그렇

지만왜어떤사람들은평화지대에서그들의삶을영위할수있고, 다른사람들은혼돈의지대

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은

넓어질 것이다. 이러한 탐구의 과정에서“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와“평화의 원인은 무엇인

가?”는 상호배타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질문들이다. 다음 절부터는 왜 부유한 개발국가들 사

이에는 전쟁이 없었는지를 이해하려는 국제정치학의 한 주류인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이설명하는전쟁과평화의원인에대한잠정적해답을검토하고자한다. 

II. 평화: stable peace vs. unstable peace

민주평화론이 이론적 구조를 분석하기에 앞서‘평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화는 가장 간단하게는‘전쟁 혹은 조직적인 폭력의 사용이 없는 상

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최소주의적 접근은 전쟁과 평화라는 현상을

설명하는데충분하지않다. 호전적개인들이존재하지않고극단적평화주의자들만있는세상

을평화로운세상이라고상정하는것이적절하지않기때문이다. 

그래서사람들은안정적인평화즉, ‘전쟁을준비하지않는상태’를평화의개념으로채택하

기도 한다. 보울딩은 전쟁의 가능성이 아주 낮아서 전쟁이라는 것이 정책적 대안으로 인식되

지 않는 상태를 안정적 평화(stable peace), 전쟁이 개연성이 있고 그러한 가능성을 무력으로

통제하는 상태를 불안정적 평화(unstable peace)라고 주장하였다.3) 갈퉁의 표현을 빌리면 이

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와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로 분류될 수도 있는 개념이

다.4 불안정적 평화 혹은 소극적 평화는 억제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는 전쟁부재의 상태라면

각국가는항상억제가실패하는경우를대비하여전쟁을준비할수밖에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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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분쟁을경험하지않았다. 물리적군사적충돌이없었을뿐만아니라회원국들을대상으

로전쟁을준비하는것도없었다고볼수있다.1) 역사적으로오랜라이벌인프랑스인들과독일

인들은 서로를 사랑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상대 국가가 자국에 대한 무력도발을 자행할 것이

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적 앙금이 남아 있지만

양국이설로군사적도발을감행할것으로전망하는한국인과일본인들은거의없을것이다.  

그렇다고OCED 회원국들은평화지향적인가? 이에대한대답은긍정적이지만은않다. 회원

국들은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로부터 안보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 그러한 국가와 전쟁을 할 수

도 있다. OECD 회원국들은 작고 가난한 국가들을 상대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의 행사로 위협을 하기도 한다. 1956 수에즈 운하에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발생하였을 때 미국은 양국이 평화롭게 해결할 것을 강조하면

양국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정치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지

지는않았다. 

제2차세계대전이후나타나는국제관계의특징은부유한산업국가들사이의군사적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원국들 간의 긴장요소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들 국가들은 서로를 자국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나폴레옹

전쟁부터시작된유럽에서의많은전쟁들은전쟁을준비하고전쟁을수행할의지가있는국가

들에 의해 국제평화는 취약하였다. 그렇지만 소위 이 평화지대(a zone of peace)의 국가들은

서로의평화를깰의지는없는것으로파악된다. 

하지만 1945년 이후 국제관계에서 전쟁은 저개발국가(less developed countries)에서 발생

하였다. 그리고대부분의 전쟁은 저개발국가들 간에발생하였다. 폭력적 전쟁이OECD국가의

영토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냉전기 NATO에 의해 이뤄진 안전보장체제가 작동하여

OECD국가내에서의 전쟁이 없었던 측면도 강하며, 냉전체제의 해체 후 NATO의 역할이 강화

되고 보호대상국가들이 확대되면서 회원국가 내에서의 무력분쟁은 발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1) 사이프러스를 둘러싼 1974년의 그리스와 터키의 물리적 충돌은 예외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양국은 당시 OECD국가들 중 가장 발전이 더딘 국가
들이며, 그리스는 비민주적 군사정부가 통치를 하고 있었다. 또한 바르샤바 조약의 가입국가들은 서방선진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기도
하였기 때문이 이 명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Max Singer and Aaron Wildavsky, The Real World Order: Zones of Peace/Zones of Turmoil (Chatham, NJ: Chatham House, 1993).
3) Kenneth Boulding, Stable Peace (Austin, TX: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9).
4)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Journal of Peace Research 6:3 (1969), pp. 167-91;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Thousands Oaks, CA: SAG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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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에 의한 평화가 불안정한 이유는 그 작동메커니즘이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즉 억제는

한 국가가 상대 국가에 자신의 행동의지를 설득시키는 과정으로 해당 정책이 상대방에 의해

현실적으로가능한것이라는인정을받고행위로이어지는과정이있어야성공적이다. 이러한

상태의 평화를 옹호하는 이들은 억압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도 전쟁의 발발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라는가정에기초하고있다. 억제에의한평화는강대국과약소국과의관계에서나타나기

도하지만, 국내에서강자와약자사이의관계에서나타나기도한다. 약소국혹은약자의입장

에서 물리적 직접적 폭력의 위협의 없이도 정책적 선택 수단이 제한되거나 아예 박탈된 상태

가 갈퉁이 말하는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주의적 입

장의평화는이와같은구조적폭력까지제거되는상황이라고해석된다. 

OECD 회원국가들의관계는안정적평화를지향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고볼수있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 구조적 폭력이 완전히 부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북아일랜드의 분리주의

운동, 스페인의바스크분리주의운동은영국과스페인사회의구조적비평화구조가존재함을

상징적으로드러낸다. 그렇지만지금현재이러한분리주의운동마저도폭력적양상으로확산

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폭력혁명을 포기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다층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즉 구조적 폭력을 포함한 비평화구조는 국가 내에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국가

간의관계에서는군사적갈등으로이어질정도로나타나지는않는다.  

III. 민주주의와평화

민주주의와 평화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다만 민주평화론의 확

산은 소련의 몰락과 사회주의체제의 연쇄적 해체 과정에서 더 이상 서구자유주의와 경쟁하는

이념적대항체는없다는결론에다다르면서나타난현상이다. 특히자유시장자본주의와정치

적 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하여 후쿠야마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 냉전 후 미국 외교정책의 근

간이되면서민주평화론과민주주의의확산은더많은조명을받게되었다.

오늘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냉전의 종결 혹은 세계대전 이후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종언을 의미한다. 즉 인류의 이념적 발전과 인류의 최종적 정부형태로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화를 의미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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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야마의서구민주주의의승리와역사의종언과관련된테제는냉전기국가간전쟁의감

소에 대한 역사적 관찰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다고 후쿠야마가 냉전의 해체가 국제분쟁의

완전한 종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전쟁이 발생한다면 서

구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지 않는 정치체제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결국논리적으로비자유적국가들끼리의전쟁이가능하고또한비자유주의적국가와민주

주의 국가들 사이의 전쟁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 간의 전쟁은 상대적으로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널리 수용되었다. 이러한 논리적 추론이 민주평화론

의근거가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 동안 민주평화론을 둘러싼 사회과학연구는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방대한 분량의 경험연구들이 쏟아졌다. 일부 연구들이 역사적 반증사례를 제시하거나 논리적

추론의 일부 결함을 지적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경험적 사회과학연구들은 안정적 민주주

의 국가들은 서로를 대상으로 군사적 분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혹은 정치적 긴장이 분쟁

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민주평화론

을법칙에가까운이론(law-like theory)이라고주장하기도하였다. 

민주평화이론의 주장들은 국가 간의 거리, 동맹의 여부, 경제적 상호의존성 등을 통제변수

로 고려했을 때도 통계적 유의미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국가가 더 민주적일수록,

양국이평화적관계를유지할가능성은더높아진다. 달리말하면, 양국이서로전쟁을하거나

군사적 충돌을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양

국 관계에서 서로의 협력적 행위에 대하여 호혜적 행위를 보이기 쉬우며, 이러한 호혜적 협력

행위는 양국 간 상호존중의 관계를 보다 공고화하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보다 평화적 관계

가유지된다는것이다. 이렇듯민주평화론의경험적발견들은양자관계에해당하는주장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더 평화로운 정치체제라는 주장은 민주평화론의 핵심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

는다. 다만 최근의 연구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비민주적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치적

군사적문제들을더평화적으로해결하고자함을보여주고있다.

정부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냐 아니냐는 분쟁의 평화적 관리와 해결에 중요한 요소임에

5)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The National Interest 16 (Summer 198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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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특성을강조한다. 경쟁하고갈등하는이해관계의상충을폭력에의존하지않고해결하

려는 민주주의체제 내의 관행을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자신들을 자율적이면서도 자기결정권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시민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국내적 관행은 다

른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에게 적용되어 그들도 자신과 다르지 않게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

다고가정하게되는것이다. 

특히 사회의 개방성과 외부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설명 양국 간에 경제적, 정치적

긴장관계가 형성이 되더라도 서로를 악마적 적 이미지(demonic enemy image)로 바라보는

것을 막아 준다. 정치지도자들이 외부세력을 악마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정치적 긴장이 군사적 충돌로 악화되는 것 또한 방지할 수 있

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자신들과 유사한 결정메커니즘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집단적으로 호전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억제해 준다. 이것이 민주주의

에 대한 신화이건 현실이건, 경험적 사실들은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폭

력의사용을억제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하지만 두 개의 국가가 서로 다른 규범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 이와 같은 논리적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비민주적 정치체제하에서 정치권력자는

국민들에 대한 폭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미소 냉전기의 미국

의외교정책은소련사람들을대상으로하기보다는소련의지배엘리트들을대상으로경쟁하고

투쟁하는것으로여겨졌고, 미국인들은폭력을수반할수밖에없는대소외교정책을용인하기

도하였다. 이는남북관계에서도적용된다. 북한주민과북한정권을분리해서접근한다는대북

정책의논리는대북정책에폭력적수단이이용될수있는가능성을열어주며북한정권은이러

한 주장을 체제의 위협으로 받아들여 호전적 대남정책을 펴게 된다. 즉 서로 다른 규범체계를

가진두나라는상호정책결정과정이투명성을의심하게되어상호협력적관계를유지하기힘

들다. 

다른 한편으로 정기적인 선거, 정부의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이 원칙 등과 같은 제도적 장

치들은민주주의지도자들이국가를전쟁으로이끄는것을억제하는기능을해준다.6)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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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이 없다. 단순히 정치체제의 유사성만이 중요하다면 권위주의체제 혹은 독재체제들 사이

에도평화적관계가지속적으로발견되어야만한다. 즉<그림1>의우측하단의셀(AA)에서발

견되는 관계가 좌측 상단의 셀(DD)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평화적 관계가 발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소 국경분쟁, 소련의 동유럽에 대한 무력사용, 중국과 베트남의 영토분쟁을

둘러싼 무력충돌,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의 독립전쟁과 영토분쟁 등은 AA 관계에서 빈번

하게발견되는전쟁수행혹은무력사용의의지를보여주는사례라고하겠다. 하지만DD의관

계는 AA의 관계와 질적으로 달라 보인다. 1917년 우드로 윌슨은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회에서

의 연설에서“민주주의 국가들의 파트너쉽에 의해서만 평화로운 국제체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이는 약 80년이 지난 후 빌 클린턴 대통령의“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공격하

지않는다”는연두연설에서국제사회의반향을일으켰다. 

<그림 1> 양국 정치체제의 관계

부유한 산업국가에서 발견되는 평화지대는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즉 현재

모든OECD국가들은민주주의정치체제를유지하고있다. 물론각국이유지하고있는정치제

제는 서로 다른 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체제이다. 즉 선거제도의 유지와 견제와 균형

의원칙, 대의제의원칙등원칙에있어서는공통적이지만, 실제제도의적용에있어서는차이

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회원국들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비민주적 권위주의체제를 유

지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한국 등은 대표적 독재국가였다. 부유한 개

발국가의정치체제는저개발국가의정치체제보다훨씬덜억압적이면서도탄력적으로운영되

고있다는점을부인하는것은어려운일이다.  

1) 문화적, 구조적 이해

민주평화론은 주로 문화적, 구조적 요인을 통해 설명되어진다. 첫째 문화적 설명은 인권에

대한의식, 작은정부에대한기대, 지배연합의변화, 정치적반대에대한관용등과같은민주

민주주의 (D) DD DA

권위주의 (A) AD AA

민주주의 (D) 권위주의 (A)

국가 B

국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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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다른제도적장치를통하여교체할수있는기회가없다. 따라서이러한국가들의정치지

도자들은 자신들의 충복들, 비밀경찰, 군대조직의 지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을 선호한다.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꺼릴 수 있는 상황은 자신의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연

합의지지를상실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이다. 

문화적 설명과 구조적 설명은 상호 경쟁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주장으로 이해하

는 것이 타당하다. 다양한 요인들이 정책결정자들의 전쟁과 관련된 구조적 조건과 정책적 의

지에 영향을 미친다. 규범적 문화적 설명은 민주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서

로를대상으로전쟁을수행할정책적의지를줄여주며, 국내의제도적장치들은정치지도자들

이 자신의 권력을 위험에 빠트리는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을 줄여준다. 따라서 민주평화론은

국내정치와국제정치를연결시키는시각에서이해되어져야만한다. 

IV. Kantian Peace?

역사적 맥락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기본테제는 민주평화론

의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의“definitive articles for perpetual

peace among states”는다음과같다:

1) The civil constitution of every state should be republican.

2) The law of nations shall be founded on a federation of free states.

3) The law of world citizenship shall be limited to conditions of universal hospitality.8)

칸트에게 공화정은 개인적 자유와 평등을 법으로 보장하고 정부 내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리

를 보장하는 헌법적 질서를 의미한다. 칸트는 민주적 형태의 정부를 다수의 정치적 의지가 소

수에게 투영되는 전제정이라고 비판을 하였다. 칸트가 비판하는 민주정을 직접민주주의에 해

당하며 칸트의 공화정은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공화정 하에서

전쟁은시민들의동의를필요로하는것이기때문에정치지도자들은전쟁의참화에대한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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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은 폭력의 사용이 국가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것

임을 의회는 물론 행정부와 다양한 이해집단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니

고있다. 북핵실험준비에대한대북억제정책으로한국정부와관련국가들은철저한응징을할

것임을주장하지만, 실제이러한것들은정치적수사에그치는경우가대부분이며정밀타격이

나 전면전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려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이다.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들은 시간이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설득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

진다. 따라서민주주의국가의지도자들은다른민주주의국가의지도자들과의협상을포기할

가능성이낮아지고평화적해결에도달할가능성이높아질수밖에없는것이다. 

구조적설명의가장중요한주장은모든국가의지도자들은권력유지하고자한다는것이다.7)

권력을유지하는것은지도자본인이재선에성공하거나혹은자신의후계자가권력을이양받는

것을의미한다. 이를위해서정치지도자는권력유지에필요한지배연합(winning coalition)을

형성하여야한다. 즉충분한수의투표를얻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명시적지지자들의이해

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 지지자들의 투표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공재를 제

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전쟁을 결정하고 전쟁에서 패배를 한다면 이는 일반적 대중

들의 이익실현에 반하기 때문에 선거의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전쟁 책임론으로 인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선에 실패를 하였다. 반면 국민들의 지지가

수반되는민주주의국가의전쟁은국가자원의전폭적활용이가능해지기때문에오히려더파

괴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진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는80퍼센트 이상의 전쟁에서 승리

를거두었으며, 다른민주주의국가를상대로전면전을수행하는것을꺼릴수밖에없다. 

그렇지만 이라크의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 등은 권좌에서 축출되기가 어려웠다. 시리아와

베네수엘라의지도자들도권력에서쫓겨나기어렵다. 북한의3대세습권력은2차세계대전이

후 국제정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고한 독재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전쟁을 수

행한다면대부분의국민들은고통에신음할수밖에없지만, 국민들은자신들의지도자를선거

6) Kenneth A. Schultz, “Do Domestic Institutions Constrain or Inform? Contrasting Two Institutional Perspectives on Democracy an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53:2 (Spring 1999), pp. 233-66; Bruce Bueno de Mesquita, James Morrow, Randolph Siverson, and Alastair Smith,
“An Institutional Explanation of the Democratic Peace,”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4 (December 1999), pp. 791-807; Daniel Reiter
and Allan C. Stam, Democracies at War (Princ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7) Bruce Bueno de Mesquita, James Morrow, Randolph Siverson, and Alastair Smith,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Cambridge, MA: MIT
Press, 2003).

8) Immanuel Kant, Perpetual Peace, and Other Essays on Politics, History, and Morals, 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Ted Humphrey
(Indianapolis, IN: Hackett,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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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수입업자의 상품과 서비스의 반입을 어렵게 하며 수출업자의 시장을 위험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자국의 자본과 시설을 투자한 교역국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 자본과

시설에 대한 파괴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선택하기 전에 정부 간 대

화만이아니라각국의기업들도전쟁이발생하지않도록다양한사회적의사통로의채널을활

용한다. 

특히정치학과사회학을중심으로전개된무역과전쟁을둘러싼연구들은양국간무역이증

가할수록전쟁을할확률이떨어진다고주장을하였다. 무역의이러한영향은국가간거리, 상

대적힘, 동맹등과함께민주적거버넌스의평화적정책지향성을높여주는요인임이밝혀지기

도하였다. 경제적상호의존성이높은민주주의국가간에도분쟁이발생한다. 미국과일본간

에무역분쟁이발생하기도하며, 한-일, 한-미사이에도무역분쟁이발생한다. 그럼에도불구

하고무역분쟁이무역전쟁으로이어지는경우는제2차세계대전이후에는찾아보기힘들다.9)

양국관계에의해유도되는평화적관계만이아니라한국가의성격에따른경제의평화적효

과를 설명하는 이도 있다.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산업이 발전한 사회의 시민들일수

록상업적활동에관심을많이가지게되고, 상업활동의경제적효과에대한이해도다른국가

의시민들의그것과비교하여상당히높다.10) 따라서이들은심지어제국주의시대중상주의정

책에 의한 전쟁도 국민전체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기보다는 일부 특정계층의 이익에 부합한

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 즉 슘페터의 주장에 의하

면 산업화되고 부유한 국가일수록 평화지향적이며 국제평화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수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성 이외에도 중요한 경제적 평화요인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등이 있다.

1920년대와 30년대의 경제공황에 따른 경제저성장은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

다. 경제저성장위기에직면하여산업국가들은보호무역정책을취하게되고그결과이웃나라

의 경제적 자원을 탐하게 되어 전쟁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성장률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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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고려해야 하는 아주 신중한 결정이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칸트는

주장하고있는것이다. 이는앞서논의한민주평화론의구조적설명과유사하다.

칸트가 주장하는 자유국가들의 연합(a federation of free states)은 국제법에 의해 보장되

는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으로서 미국과 같은 연방제도 아니고 세계정부를 의미하지도 않는

다. 칸트는모든국가들이대표를파견하는평화연합(pacific union)이형성된다면참여국가들

이 국가 간의 법치라는 아이디어에 동의를 하게 되고 이는 국가들이 보다 평화적인 정책을 결

정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였다. 오늘날 가장 큰 규모의 국가연합은 UN이지만 UN의 구조

는 칸트가 생각한 국가연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OECD 혹은 EU가 칸트의 국가연합

에더가깝다고볼수있다. 

칸트는 세 번째 테제에서 개인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며 자국에서도

다른나라에서온사람들을동등하게대우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칸트는유럽의상업주의가

경제적 활동을 구실로 원주민들을 상대로 착취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동시에 그는 지중해와

대서양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바바리 해안지역의 토착민들도 비판을 하였다. 그가

세계시민을 주장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무역이 국가가 평화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가가 평

화적관계를증진한다는주장으로이어진다. 

1) 경제적 상호의존성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한 국가에는 경제적 부를 위한 물적자원을 제공하고 다른 국가에는 경

제적 안정을 제공한다. 교역상대 국가가 재화 혹은 서비스를 구매할 충분한 능력이 없다면 국

가는해당재화나서비스를판매할수있다. 대규모경제력을지닌국가는자국내생산과소비

로 경제를 운영해나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다른 나라의 경제상황에 많은 영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OECD국가들 간의 무역량은 회원국들의 국제무역량의 약 80%를 차

지한다. 또한OECD국가들의총무역량은평균적으로회원국들GNP의1/3 이상을차지한다.  

제2차세계대전이발발할당시의경제적상호의존은지금의경제적상호의존보다훨씬약했

다. 경제공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만큼 무력사용에 따른 무역관계의 단절이 국가경제에 주는

타격은크지않았던것이다. 즉무역상대국에대한폭력의사용은상업적교역의중단을야기

9) Bruce Russett and John Oneal,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Norton,
2001); Edward Mansfield and Brian Pollins, eds,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New Perspectives on an Enduring
Debate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10) Joseph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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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조직과 규범, 그리고 규칙들은 사회에서 분쟁과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데 정책결

정자들의 비용을 줄여 준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은 이와 같이 다양한 수준에서의 갈등

의 관리와 조정을 위한 의사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주며, 시민들을 사회화시키고 그들로 하여

금 사회적 규범을 준수케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즉 개인들 간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을줄여준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은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국내의 사회조직과 국내법을 활용하

는것과동일한방식으로활용할것이라고기대된다. 국제기구와국제법은국가안보의문제와

관련된이슈를다룰때는큰역할을하지못할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이유는대부분의국제

기구들이 각국 정부의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국제기구는국내기구가하는것과유사한기능을하기도한다. 국제기구들도공공재

를제공하기도하며국제규범을준수하지않는국가들을상대로제재를가하기도한다. 

일단 국제기구는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을 지정하고 그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

냉전시대에 나토의 연례보고서는 회원국들이 각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적으로 행위할 것인가

를 예상할 수 있도록 각국이 나토 동맹에 기여하는 바들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이러한 보고서

의 내용들은 각국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위기 시 대응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부 간 국제기구를 분쟁의 방지 수단만이 아니라 분쟁의 관리 및 해

결수단으로활용한다.12) 

국제제도 역시 집단적 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

는 역할을 한다.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발전된 규범과 규칙들은 군비통제의 효과를 가져오기

도 하고 무력의 사용을 부당한 것으로 여기는 근거가 된다. The Agenc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은 이 지역의 비핵무기지대화의

실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국제기구를 통해 공유된 규범과 가치는 각 국가들의 협력적 행

위를증대시키는데많은기여를하게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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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들에서는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beggar-thy-neighbor 정책을 취하는 경향이 낮

다. OECD 회원국들 사이의 경제성장률과 국민총수입의 차이는 OECD회원국들과 비회원국

들사이의차이보다훨씬작다. 

국가 부의 분배도 OECD국가들에서 상대적으로 더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상위 20%의 수입을 버는 사람들은 OECD회원국에서는 39%의 국

부를 나눠 가지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49%의 국부를 나눠 가진다. 그리고 하위 20%에 해당하

는사람들도OECD국가들에서상대적으로2% 더많은8%의국부를나눠가지고있다. 

<표 1> 국가 부의 분배도

즉 많은 규모의 국부와 국부의 균등한 분배는 많은 시민들이 전쟁에서 잃을 것이 얻을 것보

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국가들 사이에서 대규모 전쟁은 승자나 패자에게 모

두상당한경제적손실을초래할수밖에없으며지배엘리트만이아니라일반시민들까지이를

이해하기 때문에 전쟁을 정책의 수단으로 삼기가 어렵게 된다.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 성장

은중단될것이며, 건물과사회경제적간접시설도파괴될것이며, 국민들의생활을위해활용

되어야할국부는사라지게된다. 따라서부유하고경제적으로성장을거듭하는국가들일수록

서로를상대로심각한전쟁을벌일가능성이낮아지는것이다.11) 

2) 국제기구 공동가입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은 민주평화론의 문화적 설명과 구조적 설명과 유사

하다.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평화는 국내의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외현화하기 때문이라고 볼

상위 20% 39% 49%

23% 21%

17% 14%

13% 10%

하위 20% 8% 6%

비회원국들OECD 국가들소득계층

11) Stephen Brooks, “The Globalization of Production and the Changing Benefits of Conquest,”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3:5 (October
1999), pp. 646-70.

12) Gregory A. Raymond, “Democracies, Disputes, and Third Party Intermediaries,”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8:1 (March 1994), pp. 24-42;
William J. Dixon, “Democracy and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onflict,”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1 (March 1994),
pp. 14-32. 

13) Michael N. Barnett and Martha Finnemore, “The Politics, Power, and Patholog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International Organization
53:4 (Autumn 1999), pp. 69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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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내전의발생이발생하지않았다는사실은소극적평화에해당하는것으로분쟁의영구

적해결은아닌것이다. 

정치적 불안정만이 아니라 민주화를 경험하는 국가들은 경제적 불안정을 경험하곤 한다. 탈

냉전기초반동유럽국가들은갑작스런경제적지표의하락을경험하여야만하였으며많은시

민들은상대적박탈감과상실감때문에고통을받아야만했다. 일부국가들은자유시장경제에

안정적으로 합류하였지만 일부 국가들은 민주화의 과정에서 역행하여 권위주의적 정권이 선

거를통하여재집권하였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등이이에해당하는

국가들이다. 즉민주화는비가역적단선적발전과정으로이어지는것이아니라언제든지권위

주의적정치체제로역행할수있음을보여주는사례들이다. 

민주주의가 안정화되던지 안정되지 못하였던지 민주화의 과정 자체가 국제평화에 위협요인

이 되기도 한다. 민주화를 경험하는 국가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하고 다양한 인

종들의 이해관계도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 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주의

의등장과국내적문제의국제화를통하여국내도전세력을억압하려는정치적결정이내려질

수 있다. 그리고 주변의 권위주의적 국가들은 민주화를 경험하는 국가들을 약한 국가로 생각

하고 침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군사적 분쟁에 관련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까지 민주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완전히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한 국가

들이다. 민주주의제도를정착시키는국가들이전쟁을수행할확률은급감한다.15) 따라서가장

위협적인국가들의쌍은민주화를경험하고있는국가를포함하고있는것일수있다.

VI. 결론

민주평화론은 국제관계에서 최소한 양국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서로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끼리 그리고 민주적 통치원리가 작동하는 국가들끼리는 서로 전쟁을 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전쟁과 평화의 원리를 인간의 본성이나 국내정치적 요인, 혹은 국제

정치의 구조적 요인에서만 찾던 논의에서 벗어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를 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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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연구들은복잡한국제정부간기구의멤버쉽들의확산은2차세계대전이후전쟁의발

발을 감소시켰음을 밝히고 있다.14) 그렇지만 더 많은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이뤄져야 할 필요

가 있다. 예들 들어 동맹이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기능과 관련된 국제제도가 국가

행위에미치는방식을다를것으로예상되지만아직까지구체적인설명이이뤄지지못하고있

다. 21세기에들어서서냉전기에주목을받았던국제통합과안보공동체에대한개념은새로운

안보의 위협과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지만, 새롭게 등

장하는 이슈와 기존의 이론과의 논리적 연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더욱 발전되어야 할 필요

가있다. 

V. 민주화와평화

민주평화론에서 추가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은 민주화(democratization) 혹은 민주주의

의 안정화(stabilization of democracy)이다. 왜 민주화 혹은 정치적 변화가 국가의 외교적 행

위에영향을미치는가는어렵지않아보인다. 새롭게등장한정치체제가민주주의이건권위주

의이건 그 체제는 불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불안정적인 국가일수록 주변국가들로부

터 다양한 이유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1980년에 이란에서 새로운 혁명

정부가들어섰을때이라크의후세인대통령은이란의경제적자원을확보하고자국의안보위

협요인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이란과 전쟁을 하였다. 민주화의 과정에서도 정치체제의 불안

정은주변국들로하여금민주화를겪고있는국가를대상으로군사력을사용할가능성을높여

준다. 

그런데 민주화가 일단 안정화단계에 이르면 분쟁의 확산효과는 사라질 수 있다. 민주화 이

후안정단계에접어든일부국가들은인종과종교의문제로인해정치적긴장상태에놓이기는

하지만 대규모 살상을 피하면서 긴장상태를 관리하거나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 민주주의는

대량살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때문에 전국적 규모의 대량살상은 발생하

기어렵다. 다만소수그룹에의한다른소수그룹에대한대량살상의발생이전혀발생하지않

는다고주장하는것은논리적비약이며규범적기대에불과하다. 따라서민주주의국가들에서

14) Russett and Oneal, Triangulating Peace, ch. 5. 15) Jack Snyder, From Voting to Violence: Democratization and Nationalist Conflict (New York: Nort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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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다.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안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국제적 소통구조의 마련 또

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 혹은 그룹에 의해 다른 국가의 정치

체제를일방적으로바꾸는것은불안과갈등요소를온전하게해결하는것은아니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국제관계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상정하는 것이 민주평화론의 기본적 가

정임은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왔다. 전쟁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평화개념보다는 평화

그 자체를 확립하기 위한 규범적 문화적 구조적 조건들을 탐구하는 것이 민주평화론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물론‘민주주의는 무엇인가?’‘민주주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인가?’‘어떤 평화인가?’‘어떻게 민주주의를 안정화할 것인가?’‘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면 전쟁을 사리질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들이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렇

지만제2차세계대전이후부유하고산업이발전한민주주의국가들은서로전쟁을하지않는

다는 테제는 경험적으로 타당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사실적 법칙이라고까지 주장하지만 아직

까지민주평화론은미완의질문들이남아있는잠정적가설로수용되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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